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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31 회 충청북도 교 육 위 원 회 ( 장 시 회 )  제 1 호

본 회  의 회 의 록

충 청 북 도  교육위  원회 의사  국

1W 년 2 월 2 일 ( 수 요 일 )  14지 애분 

외 사 일 정 ( 제 3M 장시회 제1차 본회의)

1 . 제 34 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 결 정 의 건

2. 충 청 북 도 교육  위 원 회 의 사국  의 설 치 및 사무 직 원 의 정 수 등 에 관 한조 례 중 개 정 

조 례 안

3. 충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사용 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4. 충 청 북 도 학 생 야 영 장 설 치 및 사용 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5. 중 청 북 도  과 학 교 육 원  이 전계 픽 안

부 의  된 안 건

1 . 경 과 보 고

2. 제 34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임시회 회 기 결 정 의  건

3. 충 청 북 도  교 육 위 원 회 의  사국의  설치 및 사 무 직 원 의  정수 등에  관한  조례 중개정  

조례 안

4 . 충 청 북 도 도  서관  설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중개정  조례 안

5. 충 청 북 도  학 생 야  영장 설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중개정  조례 안

6. 충 청 북 도  과 학 교 육 원  이 전 계 척 안

7. 회 의 록  서 명 위 원  선출의  건



(14 시 00분 개식)

•  의 사고ᅡ장 강인 형

지 금 부 터 제 34 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

회 임 시회 개 회 식 을  거 행 하 겠  습 니 다 .

먼저 국기 에 대한 경례가  있겠 습니 

다.

자 리 에 서 일 어 나 셔 서  전면의  국 기 

를 향하여  주시기  바 랍 니 다 .

( 일 동  기립)

국기에  대하여  경례.

( 주 악 )

바로 .

이하는  생 략 하 겠 습 니 다 .

모두  자리에  앉아 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

( 일 동  착석)

이 상 으 로  개 회 식 을  마 치 고  이어서  

바로 본 회 의 가  시 작 되 겠 습 니 다 .

(14 시 0 2 분 개의)

•  의장  김영세

성원이  되 었 으 므 로  제3 4 회 충 청 북  

도 교 육 위 원 회  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를  

개 의 합 니 다 .

먼저 의 사 과 장 으 로 부 터  보 고 가  있 

겠 습 니 다 .

1. 경고ᅡ보고

(14 시 0 3 분 )

•  의 사고ᅡ 장 강인 형

의 사 과  장 강인형  입니다 .

먼저 임시회  소집 및 집 회 공 고 에  

관한  사 항 입 니 다 .

교육 감 으 로 부  터 1 월 2 5 일 자로 집 회 

요 구 가  있어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공 

고 제94-2 호 로 동 일 자 로 집 회 공 고를 

하 였 습 니 다 .

다음,  제33회 임시회  의 결 안 건 처 리  

입니다 .

충 청 북 도  사 립 학 교  보조에  관한  조례 중 

개 정 조 례 안 등  3 건을 1 월 1 5 일 집행기  

관에 이 송 하 였 고 ,  동 조 례 안 은  1 월19 

일 도 의 회 에 제 출 되 어 1 월29 일 제98 

회 도의회  임시회에  서 원 안 대로 가결 

되 었 습 니 다 .

다음,  금회 처리 안 건 입 니 다 .

이 번 회 기 에 서 는  위원 발의 안 건 으 

로 충 청 북 도 교 육 위  원회 의 사 국 의  설치 

및 사 무 직 원 의  정수  둥에  관한  조례 중개정  

조례 안,  징계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회  심사기  

일 연장의  건 과 교육  감 으 로 부 터  제 출 

된 충 청 북 도  도 서 관 설  치 및 사용에  관한  

조례 중개정  조례 안,  충 청 북 도  학 생 야  영



장설 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중개 정 조례 안 

충 청 북 도  과 학 교 육  원이 전 계척 안을 처 

리 하시게  되 겠 습 니 다 I .

이상  보 고 를  마 치 겠 습 니 다 .

2.  제34회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

임시회  회 기 결 정 의  건

(14 시 04분 )

•  의장  김영세

그 러 면 의 사 일 정 제 1 항 제 34 회 충 

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임시회  회기 결정 

의 건을 상 정 합 니 다 .

이미 통 보 한  바 대로 제 34 회 충청 

북 도 교 육 위 원 회  임 시 회 는  2 월 2 일부 

터 2 원 3 일까지 2 일 간 으 로  하여 우리 

교 육 위 원  발의 안건과  교 육 감 으 로 부  

터 제출된  안건 을 처 리 하 고 자  합 니 다

본 의 사 일 정  안 에 대해서  다른 의견 

있으면  말 씀 하 시 기  바 랍 니 다 .

의 견 없으시  죠?

( " 없습 니 다” 하는  위 원 많음)

이의가  없 으 시 므 로  제34회 충 청 북  

도 교 육 위 원 회  임 시 회 는  2 월2 일부터  2 

월. 3 일 까 지 2 일 간 으 로 결 정 되 었 음 을 

선 포 합니다 .

3. 중 정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의 사 국 의

설大1 및 사 무 직 원 의  정 수 등 에 관 한 조

HI 중 개 정 조 HI 안

(14 시 05분 )

•  의장  김 영 세

다음은  의 사 일 정  제2 항 충 청 북 도 교  

육 위 원 회 의  사국의  설치 및 사 무 직 원  의정 

수 등에 관한  조례 중개정  조례 안을 상정 

합니다 .

본 개 정 조 례 안 은  관계 법령의  개정 

에 따른 것으로  편 의 상  의 사 국 장 으 로  

부터 제 안 설 명 을  듣 도 록  하 겠 습  니 다.

이 의 없으시  죠?

( "  없습 니 다 " 하 는  위 원 많음)

예 ， 의 사 국 장 께  서는  나오셔  서 설 명 

하여 주시기  바 랍 니 다 .

( 의 사  국장  발 언 대 로  나 옴 )

•  의 사 국 장  이 근 수

의 사 국 장  이근수입  니 다.

충 청 북 도  교 육 위 원 회  의사  국의 설치 

및 사 무 직 원 의  정수 등에  관한  조례  중개정  

조 례 안에 대한  제안설  명을 드 리 겠  습 

니 다.

제 안 이 유 를  말 씀 드 리 면 ,  지방  공 무 

. 원 임  용 령의 개 정 으 로  교 육 행 정 에  종 

사하는  행 정 직 공 무 원 의  직 급 명 이  금



년 1 월 27 일 자로 변 경 됨 에 따 라서 충 

청 북도  교 육 위 원 회  의사 국 소속 행정 

직공무원  의 직급 명에 관한  조문 일부 

를 개 정 하 고 자  하는 것 입 니 다 .

다음 주 요 골 자 를  말 씀 드 리 면 ， 제 3 

조 제 3 항과  제 4 항,  그 리 고  제 4 조 별 

표 직급 별난 중 " 지 방행 정 사 무 관 ” 을 

" 지 방 교 육  행 정 사 무 관 "  으 로 ， " 지 방  행 

정 주 사 " 를  ”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"  로,  그 

리고 " 지 방 행 정  주 사 보 " 를  " 지 방  교 육 

행 정 주 사 보 " 로  개 정 하 는  것 입 니 다 .

기 타 자 세 한 것은 나누어  드린  심 

의자 료를 참 고 하 여  주시기  바 라 며 ,  

제안설  명을 마 치 겠 습 니 다 .

이 상 입 니 다 .

〈참 조〉

충 청 북 도  교 육 위 원 회 의  사국의  설치 및 사 

무 직 원 의  정수등  에 관 한 조 례 중 개  정조례  

안 :  별 점 2

( 끝 에  실음)

•  의장  김 영 세

예 ， 수 고 하 셨 습 니 다 .

들 어 오 시 죠 .

아시 다시 피 본 개 정 조 례 안은 의 사 

국 직원의  직급 명칭을  변 경 하 고 자

하는  것으로  내응이  간 단 하 므 로  조례 

심 사 소 위 원 회 를  구 성 하 지  않고 제2 차 

본 회 의 에 서  직접 처 리 하 도 록  하겠 습 

니다 .

4.  중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 사용에  

관 한 조  려I 중 개 정 조 Ml 안

5.  충 청 북 도 학 생 야  영 장 설 치 및  사 

용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 Ml 안

( 1내  〇7분 )

•  의장  김 영 세

다음은  의 사 일 정  제3 항 충 청 북 도 도  

서 관설  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중개정  조례 

안 과 의 사 일 정  제 4 항 충 청 북 도  학생 야 

영 장 설 치 및 사용  에 관한  조례 중개정  조 례 

안을 동일  부서 소관의  안 건 이 므 로  일 

팔 상 정 하 겠 습 니 다 .

중 등 교 육 국 장 께  서는  나 오 셔 서  제 안 

설 명 하 여  주시기  바 랍 니 다 .  

( 중 등 교 육 국 장  발 언 대 로  나옴)

#  중 등 12육 국 장  박 준 용  

중 등 교 육 국 장  박춘용  입니다 .

한 쪽 을  넘 겨 주 시 기  바 랍 니 다 .  

충 청 북 도  도 서 관 설  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

례중개  정조례  만을 설 명올리  겠습니  다.  

개 정 이 유 는  지 방 공 무 원  임 옹 령 중 개



정령 대 통 령 령  제 14042호,  9 3 년 1 2 월 

1 일자의 개정에  의해서  교 육 행 정  직 

렬 이 신 설 됨에 따라  기존 직급 명 칭 

중에 " 교 육 행 정 "  을 삽 입 하 고 자  하는  

것 입 니 다 .

두 번 째 는  국 무 총 리  지시 제3 호 총 

무 처 (93 년 4 월 2 3 일) 에 의 하여 대 통 

령 령의 위임 근 거 가  없는 " 위 원 회 "  

명칭을  " 협 의 회 "  로 번 경 하 고 자  하는  

것 입 니 다 .

주 요 골 자 로 는  " 지 방 행 정 사 무 관 " 을  

"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뀐:" 으 로 ， " 지 방 행 

정 주 사 " 를  " 지 방 교 육 행  정 주 사 " 로  하 

는 것 입 니 다 .

두 번 째 ， " 도 서 관  도 서 선 정 위 원 회 "  

를 '’ 도 서 관 도 서 선 정 협 의 회 " 로 개 정 

하 고 자  하는  것 입 니 다 .

아 울 러 서  부칙에  제 2 조에 의거 명 

칭 등이 변 경 되 는  다른 조례의  내용 

을 일팔 개 정 하 고 자  하는  것 입 니 다 .

충 청 북 도 학 생 회 관 설 치 및 사용  에 관 한 

조 례 중 " 지 방행 정 사 무 관 " 을  " 지 방교  

육 행 정 사무  뀐: "으로 개 정 하고  자 하는  

것이며,  충 청 북 도  과 학 교 육  원 설 치 조 례  

중 " 지 방행 정 사 무 관 ” 또는 •' 지 방행  정

주 사 " 를  " 지 방 교 육  행 정 사 무 관  또는 

지 방 교육행  정 주 사 " 로  개 정 하고  자문 

위 원 회 ’’ 를 •’ 자 문 협 의 회 ” 로 개 정 하 고 

자 하는  것이며  충 청 북 도  교 육 연 구 원  

설 치 조 례  중 " 지 방 행 정  사 무 관  또는  지 

방 행 정 주 사"  를 "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

또 는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" 로 개 정 하고 

자 하는  내 용 입 니 다 .

넘 겨 주 시 기  바 랍 니 다 .

개정 근 거 는  지 방 공 무 원 임 웅 령  중 

개정 령 그 리 고  국 무 총 리  지시 제 3 호 

에 의한  것이며  조례 안과  덧붙임  그 

리고 기타  참 고 사 항 은  덧 붙 임 에  의해 

서 잠고 해 주 시 면  감 사 하 겠 습 니 다 .

개 정 조 레 안 내용이  좀 많고  시 간 이 

걸릴 것 같아서  단 순 한  명 칭 만  개정 

하는  것이기  때문에  생 략 하 는  것이 

어떨까  생 각 됩 니 다 .

〈참 조〉

충 청 북 도  도 서 관 설  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

중개 정 조 례 안 :  별 점 3

( 끝 에  실음)

⑩ 의장 김영세

예 ， 저 위 원 님 들  유 인 물 로  대체하  

시는 것 동 의 하 시 죠 ?



( " 좋 습 니 다 . " 하 는  위원 많음)

예 ， 됐 습 니 다 .

⑩ 중 등 교 육 국 장  박준용

이상 설명 드 리 고  두 번 째 ............

( 한  위원 거수)

⑩ 의장  김영세

예,  질의는  다 음 에 ...........

수 고 하 섰 습 니  다.

들 어 가 시 죠

( 중 등 교 육 국 장 이  야영장  건이 남았  

다고 말함)

여】, 야영장  것 설 명 하 시 죠 .

⑩ 중 등 교 육 국 장  박준용

다음에  넘 겨 주 시 기  바 랍 니 다 .  

충 청 북 도  학 생 야  영장 설치 및 사용  에 

관한  조례 중개정  조례 안에 대해서  제 안 

설명을  올 리 겠 습 니 다 .

개 정 이 유 로 는  청 소 년 들 의  정 서 를  

순 화 시 키 고  진취적  기상과  의 옥 을  신 

장시 키 기 기 위하여  청원 학 생 야  영장을  

설 치 하 고 자  하 며 ,  지 방 공 무 원  임웅령  

중개정  령에 의거 " 교 육 행 정 "  직렬이  

신 설 됨 에  따라  기존의  직급 명 칭 을  

개 정 하 고 자  하는  것 입 니 다 .

주 요 골 자 는  9 1 년 3 월 1 일 자 로  폐교

된 청원군  미원면  운암리  593 번지에  

위 치 한  미원 국 민 학 교  운 암분 교장을  

학 생 야  영 장 으 로  전용 코자  청원 학생 

야 영 장 을  설 치 하 고 자  하는  것 이 며 ， 

교 육 행 정  직렬의  신설에  다라  " 지 방  행 

정 사 무 관 " 를  "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" 으  

로 개 정 하 고 자  하는  것 입 니 다 .

개 정 근 거 는  제시된  내 용 을  잠고해  

주시면  감 사 하 겠 습 니 다 .

조례 안과  덧 붙 임 ,  기타 참고  사 항 도 

역시 유 인 물 로  대 신 하 고 자  합 니 다 .

〈참 조〉

충 청 북 도  학 생 야  영장 설치 및 사용 에 관 한 

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:  별첨 4

( 끝 에  실음)

•  의장  김영세

유 인 물 로  대 체 하 는  것 이의 없으시

죠?

( " 없 습 니 다 " 하 는  위원 많음)

여1, 됐 습 니 다 .

예 ， 수 고 하  섰 습 니 다 .

( 중 등 교 육 국 장  좌 석 으 로  돌 아 감 )

본 개 정 조 례  안들에  대 하 여 도  간담  

회에서  합 의 한  바 대로 조례 심 사 소  위 

원회를  구 성 하 지  않고  제2 차 본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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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처 리 하 도 록  하 겠 습 니 다 .

6. 중 정 북 도  고ᅡ학교육원 이 전 계  

픽 안

(14 시 13분)

•  의 장  김영세

다 음 은  의 사 일 정  제5 항 충 청 북 도  

과 학 교 육  원 이전 계척 안을 상 정 합 니 다  

중 등 교 육 국 장 께 서  다시 나와서  제 

안 설 명 하 여  주시기  바 랍 니 다 .  

( 중 등 교 육 국 장  발 언 대 로  나옴)

•  중 등 교 육 국 장  박 준 용  

중 등 교 육 국 장  박춘 용 입 니 다 .

한장  넘 겨 주 시 기  바 랍 니 다 .

중 청 북도  과 학 교 육  원이 전 계척 안 제 

안에 대해서  설명 드 리 겠 습 니 다 .

이전 의 목 적 과  사유,  과 학 교 육  원의 

운영 목 표 는  • • 과학교육의  내 실 화 를  

위한  학생의  탐 구 학 습  및 교원의  연 

구 • 연 수 활 동  을 조 장 • 지 원 하 여 점 단 

과 학 시 대 를  주 도 할  능력 있는 사람을  

육 성 하 고  교 육 현 장 을  선 도 하 며 ， 국민 

생활 과 학 화  운동의  중심적  역할을  

한다"  로 명시된  바,  현 위치는  도심 

지 청 주 에 서 15 km 떨 어 진 청 원 군 가 

덕 면 상 야 리 산 4-23 번 지 에 위 치 하 고

있어 교통이  불 편 하 여  상 설 전 시 물  관 

람 등 활 용 도 가  극히 저 조 하 여  과학  

교육원  본래의  기 능 발 휘 를  못 하 고  있 

는 실 정 입 니 다 .

학생 및 교원 일반인의  내방의  편 

의를  도 모 하 고 ， 점 단 과 학 기 술  정보의  

제 공을  위하여  청주시  중 심 지 역 으 로  

이전함  으로써  과 학 교 육  원 본래의  역 

할과  학 생 들 에 게  과학의  꿈을  갖게 

함 으 로 써  과 학 기 술 교 육  진흥에  이바지  

하 고 자  하는  것 입 니 다 .

이 전 시 기 로는  9 5 년 3 원 1 일까 지 

완 전 이 전 을 할 계 척 으로  있 습 니 다.

이전 위 치 는  청주시  수동  180번지 

위 치 한  현 교동  국 민 학 교 로  이 전 하 고  

자 하는  것 입 니 다 .

넘 겨 주 시 기 바 람니 다.

기 존의 충북  과 학 교 육 원  활웅  계 칙 

은 과 학 고 등 학 교  학 급 수 를  중설  • 모 

집하여  활 용 할  계 척 입 니 다 .

이 전지 시 설 활응배  치 계 픽 은  이 전 

이 결 정 되 는  대 로 세 밀 한 또 구 체 적 

인 계척 을 수 립 할  예 정 으 로  있 습 니 다  

만 일 차 적 으 로  설 계 안을  배 부 해  드린  

바 있 습 니 다 .



참 고 하 시 기  바 랍 니 다 . (14 시 17분)

충 북 과 학 교 육 원 의  조직 및 주 요 사 •  의장  김영세

업 ， 조직에  대 해 서 는  유 인 물 로  대신 다음은  회의록  서 명 위 원 을  선 출 하

하 겠 습 니 다 . 고자  합 니 다 .

〈참 조〉 이 재 희 ,  김광수  두분  위 원 을  선출

충 청 북 도 과 학 교 육 원  이 전계척  안 하는  것이 어 떻 겠 습 니 까 ?

： 별점 5 ( " 좋 습 니 다 . " 하 는  위원  많음)

( 끝 에  실음) 예,  이의 없 으 시 죠 .

•  의 장 김 영세 이의가  없 으 므 로  제34회 충 청 북 도

국장님  잠 만 만 ............ 교 육 위 원 회  임시회 회 의 록  서 명 위 원

( 위 원 들 을  향해) 으 로 이 재회,  김광수  두분  위원 이 선

이 유 인 물 로  대 체 하 는  거 이의 없 으 출되 었습 니 다.

시 죠? 두 분 위 원 께 서 는 수 고 하 여 주 시 기

( " 없 습 니 다 " 하 는  위원 많음) 바 라 며 ,  오늘의  회의는  이 것 으 로  마

예,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. 치 고 자  합니다 .

( 중 등 교 육 국 장  좌 석 으 로  돌 아 감 ) 이 상 으 로  제34회 충 청 북 도 교 육  위 원

본건 에 대한 질의 • 토 론  및 의 결 은 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 산 회 를  선포

제 2 차 본 회 의 에 서  하 도 록  하 겠 습 니 다 합 니 다 .

7. 회 의 록  서 명 위 원  선출의  건 (14 시 18분 산회 )

〇 줄 석 위원  : 11 명

의장  김영세,  부 의 장 이 상 일,  위 원 이 재 희 ， 홍 신 회 ,

김응복,  이 근 수 ,  김 광수,  김 사 수 ， 박병 해,  권 혁 풍 ， 장 충 호 .

〇 줄석  공 무 원  : 16명

부 교 육 감  박 동 기 ,  초 등 교 육 국 장  김태길,  중 등 교 육 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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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춘 용,  관 리 국 장  신 재 철 ,  공 보 담 당 관  정금 옥 ， 기척 감사 

담 당 관  신 택 회 ， 행 정 관 리 담 당 관  이 기 수 ,  초 등 장 학 과 장

김학 묵,  초등  교 직 과  장 김 재 성 ， 중등  장학과  장 정 철 진 ,

중등  교 직 과  장 임순 재,  과 학 기 술  과장  정기 우,  총 무 과 장  

고일 영 ， 행 정 과 장  이 상 찬 ,  재 무 과 장  정헌 동,  시 설 과  장 

박 성 근 .

0 의 사 일 정 ( 안 )  : 별점 1

〇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 사국의  설치 및 사 무 직 원 의  정 수 등 에 관 한 조  M l 중 개 정 조  

£11안 : 별점 2

〇 증 정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 사 용 에 관 한 조  £11 중 개 정 조 례  안 : 별 점 3 

〇 중 정 북 도 학 생 야 영 장 설 치 및  사 용 에 & 한 조 례 중 개 정 조 £1 안 : 별점 4 

〇 중 청 북 도  고ᅡ학교육원 이 전 계 픽 안  : 별점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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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4 회  충 청 북 도 교 국 위 환 회 ( 상 시 회 )  제 요 호

본 회 의  회 의 록

충 청 북 도  교육위  원회 의사  국

1W 년 2 월 3 일 ( 목 요 일 )  1M  30분 

의 사 일 정 ( W 회 장시회 제2 차 본 회 의 )

1. 충 청 북 도  교육위  원회 의 사국의  설치 및 사무직  원의 정수 등 에 만  한 조례 중개정  

조례 안

2 . 충 청 북 도  도 서 관 설  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중개정  조례 안

3. 충 청 북 도 학 생 야 영 장 설 치 및 사용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4. 충 청 북 도 과학  교육 원 이 전 계 윅 안

5.  징계 •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회  심사기  일 연장의  건

6 . 기 타 안 건 처 리

부 의  된 안 건

1 . 경 과 보 고

2 . 충 청 북 도 교육 위 원 회 의 사국  의 설 치 및 사 무 직 원 의 정 수등 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

조례 안

3. 충 청 북도  도서 관 설 치 및 사용  에 관 한조  례중  개 정 조 례 안

4. 충 청 북 도 학 생 야 영 장 설 치  및 사용에  관 한 조 례  중개정  조례 안

5. 충 청 북 도  과 학 교 육 원  이 전 계 척 안

6. 징계 •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회  심사기  일 연장의  건

7. 기타 안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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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 시 30분 개의) £11 중 개 정  조 £11 안

•  의 장 김 영 세 (10 시 32분 )

좌석을  정돈하여  주 시 기 바 랍 니 다 . •  의장  김 영 세

성원이  되 었 으 므 로  제34회 충 청 북 그 러 면  의 사 일 정  제1 항 충 청 북 도 교

도 교 육 위 원 회  임시회 제 2 차 본 희 의 를 육 위 원 회 의  사국의  설치 및 사 무 직 원  의정

개 의 합 니 다 . 수 등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을  상 정

먼저 의 사 과  장으로  부터 보 고 가  있 합 니 다 .

겠 습 니 다. 본 건에 대하여  질 의 하 실  위원님

1. 경고ᅡ보고 있으 십니 까?

(10 시 3 1 분) 질 의 하 실 ............

•  의 사 과 장  강인형 ( 김 광 수  위원 거수로  발언 신청)

의 사 과  장 강인형  입니다 . 예,  김광수  위원님

금 일 은 제 1 차 본 회 의 에  서 제 안 설 명 響 김 광 수  위원

들으  신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의 김광수  위 원 입 니 다 .

설치 및 사 무 직 원 의  정수 등에 관한  조례 중 조 례 개 정 의  그 내 옹에  볼 적 에  " 지

개 정 조례 안 외 3 건 의 의안과  징 계 자 방 행 정 사 무 관 "  을 " 지 방 교 육  행정 사 무

격 심 사소  위원회  심 사 기 일 연장의  건 관 ” 이라고  이렇게  " 교 육 "  자 가 들 어 가

을 처 리 하 시 게  되 겠 습 니 다 . 는 것 같은데  여기 저 맨 뒷장  4 페이

그 리 고  폐 회 후  오 후 에 는  남 일 국 민 지를 보면  9 급 ， 8 급 ，7 급,  6 급,  5 급

학교 과 학 관 을  방 문 하 시 겠 습 니 다 . 까 지 는  " 지 방 교 육  행 정 사 무 관 "  이라고

참고로  홍 신 회 위 원 님 께 서 는  조금 이렇게  붙 어 있 습 니 다 .

늦 으 신 다 는  전갈이  있 었 습 니 다 . 그 런 데  4 급 부 터 는  그게  안 들 어 있 어

이상 보 고 를  마 치 겠 습 니 다 . 요.

2,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의 사 국 의 지 방 서 기  관 으 로  돼 있 는 데  이것이

설치및  사 무 직 원 의  정 수 등 에 관 한 조 어떻게  구 분 되 는 가 ， 거기는  교 육 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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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 이 라 고  하는게  안들 어 있어요 .

그런데  이것은  어떻게  해서 안들 어 

있 는 가 ， 그 렇 다 면  이 구분이  어떻게  

되는 것 인 가 ， 그것  좀 말씀  좀 해주 

시기 바 랍 니 다 .

•  의장  김 영 세

여K  또 질 의 하 실  위원님  계십니까?  

예,  그 러 면  이거 답 변 하 세 요 .

( 의 사 국 장  발 언 대 로  나옴)

•  의 사 국 장  이 근 수  

의사  국장  이근수  입니다 .

지금  김광수  위 원 님 께 서  질 문 하 신  

"4 급 이 상 은  ' 교 육 행 정 ' 이  안 들 어 가  

있는데  어떻게  된 거 냐 " 했 는 데  그건  5 

급까지  만 직급이  변 경 되 는  것 입 니 다 .

그래서  4 급이 상은  원래 그 행정이  

니 재 정 이 니  그 건 축 이 라 는  것이 

없이 그냥  서 기 관  이렇게  돼있기  때 

문에 변동이  없 습 니 다 .

•  김 광 수  위원

그럼 그렇게  볼적에  사 무 관 까 지 는  

다른 행 정 기 관 으 로  전 직 같 은  것이 앞 

으로  어떻게  됩니까?

•  의 사 국 장  이 근 수

전 직 은  할 수가  있 는 데 요 ， 전직 절

차를 거쳐야  되는 걸로 이렇게  알고 

있 습 니 다 .

•  김 광 수  위원

그럼 서 기 관  이상은  그런  거 상관 

없이 인사가  되 고 요 .

•  의 사 국 장  이 근 수

예.

•  의장  김영세

됐습니까?

( 김 광수  위 원 " 예 " 하 고  대 답)

여 다 시  질문 더 없으시죠?  

( " 없 습 니 다 "  하는  위원 많음)

예 ， 됐 습 니 다 .

그럼 질의 • 답변을  종 결 하 겠 습 니 다  

다음은  본 건에 대하여  토 론 이 나  

기타 다른 의견 있으면  말 씀 하 여  주 

시기 바 랍 니 다 .

( " 없습 니 다 " 하 는  위 원 많음)

예 ， 없 으 시 죠 .

다른 의견이  없 으 므 로  토 론 을  종결  

하 겠 습 니 다 .

그 러 면  본 조례 안에 대하여  뭐 이 

의 없으시죠?

( " 없 습 니 다 "  하는  위 원 많음)

여】 , 이 의 가 없 으 시 므 로 충 청 북 도 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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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위 원 회 의 사국 의 설 치 및 사무 직 원 의 정 

수 등에 관한  조례 중개 정 조 례 안 은 원 안 

대로 가 결 되 었 음 을  선 포 합 니 다 .

3. 중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 사 용 에  

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4. 충 청 북 도 학 생 야 영 장 설 치 및  사 

용 에 관 한 조  a  중 개 정 조  £ ii 안

(10 시 3 5 분 )

⑩ 의 장 김 영세

다음은  의 사 일 정  제2 항 충 청 북 도 도  

서 관설 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중 개 정 조 례 

안과 의 사 일 정  제 3 항 충 청 북 도  학생야  

영장 설치 및 사용에  관 한 조례 중 개 정  조 례 

안을 동 일부서  소관  안 건 이 므로  일 괄 

상 정 하 겠 습 니 다 .

본 건 들에  대하 여 질 의 하 실 위 원 님 

있으면 말 씀 하 시 기  바 랍 니 다 .

질 의 없으십  니 까?

( "  없습 니 다 " 하 는  위 원 많음  )

예,  질 의 가  없 으 므 로  질의 • 답 변  

을 종 결 하 겠 습 니 다 .

다음은  본 개 정 조 례  안에 대 하 여  토 

론이나  다른  의 견 있 으 신  분 말 씀 하 시  

기 바람니  다.

r 없 습 니 다 ” 하는  위원 많 음 )

예,  없 으 시 죠 .

그 러 면  본 건들에  대하여  의결을  

하 도 록  하 겠 습 니 다 .

먼지 충 청 북 도  도 서 관 설  치 및사웅  에 

관 한 조례 중개 정 조례 안에 대하여  이 의 

없 으 시죠?

( " 없 습 니 다 " 하 는  위원 많음)

예 ， 이 의 가  없 으 시 므 로  충 청 북 도 도  

서 관설  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중 개 정 조 례 

안은  원 안 대 로  가 결 되 었 음 을  선 포 합 

니 다.

다음은  충 청 북 도  학 생 야  영장 설 치 및 

사용에  관한  조례 중 개 정 조례 안에 대하 

여 이의 있 으 시 면  말 씀 하  시 기 바람니

다.

( " 없 습 니 다 ' ' 하 는  위원 많음)

예,  이의 없 으 시 죠 .

이 의 가  없 으 므 로  충 청 북 도  학 생 야  영 

장설  치 및 사용에  관한  조례 중개 정 조례 안 

은 원 안 대 로  가 결 되 었 음 을  선포  합니 

다.

5.  충 청 북 도  고ᅡ학교육원 이 전 계  . 

픽 안

(10 시 36분 )

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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⑩ 의장  김영세

다음은  의 사 일 정  제4 항 충 청 북 도 과  

학 교 육 원  이 전 계 획 안 을  상 정 합 니 다 .

본건 에 대하여  질 의 하 실  위원님  있 

으면 말 씀 하 시 기  바 랍 니 다 .

( 부 의 장  이상일  거수로  발 언 신 청 )  

예,  이상일  부 의 장  하 세 요 .

⑩ 부 의 장  이상일  

이상일  위 원 입 니 다 .

청 원 군 에  있는 과 학 교 육  원을 교동 

국 민 학 교  자리로  이 전 하 는  것으로  계 

척이 되 어 있 는  데 대 충 여기에  어느  

정도 예산  이 소 요 될는지  추산이  한번 

되 셨 는 지  하는  거 하 고 ， 내 년 도 에  예 

산 에 전액 배정이  가능한지  하는  거 

하고 또 물론  인제 현재 과 학 교 육  원 

에 있는 기 자 재 를  대부분  옮 겨 오 겠 습  

니다 마는  그것이  인제 내 부 라  든지 또 

는 새 로 운  점단  장 비 를  도 입 할  때 대 

개 우 리 나 라 의  어떤 그 훌 륭 한  시설 

의 것을 좀 모 델 이 라 고  할까  그걸  참 

조로 해서 참 신 형 으 로  발달된  어떤 

시 스 템 을  도 입 할  그런  계적은  있는지  

그 두가  지만  제가  질 의 하 겠 습 니 다 .

•  의장  김영세

예,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 으 십 니 까

일팔 질 의 하 고 서  답변을  듣 도 록  하 

겠 습 니 다 .

다른 위 원 은 ............

( 김 응 복 위 원  거수로  발 언 신 청 )

예 , 김 응 복 위 원  님 질 의 하세 요.

•  김 응 복  위원

향후 추 진 하 여 야  할 사항에  인 제 

나 와 있 는 데 요 .

교육부  이전 계칙 승 인 을  맡 아 야 하 

고 도시 계척 시설 결정해  제 신청을  해 

야하고  거기에  드는  소 요 예 산  가 타 

여 러 가 지 문 제 가 지 금 제기 됐 습 니 다  

마는  향후 추 진 해 야  될 사 항 같 은  것 

이런 것이 결 정 적 으 로  뭐 아무런  이 

의없이  계 척대로  되시 겠 느 냐 를  좀 여 

뭐 봅 니 다 .

이 상 입 니 다 .

•  외장  김영세

예,  또 다른 위원 질 의 있 으 십 니 까 ?

( ” 없 습 니 다 " 하 는  위원 많음)

예,  그 러 면  답변을  듣 도 록  하고  보 

충 질 문 은  일문 일 답 식 으 로  진 행 하 겠  습 

니 다.

예,  국 장 님 이  오늘  지금  교 육 중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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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때문에  당해 과 장 님 이 나 와서 답변 

해주시 기 바 랍니다 .

( 과 학 기 술 과 장  발 언 대 로  나옴)

•  고ᅡ학기술그ᅡ장 정기우

과 학 기 술  과장  정 기 우 입 니 다 .

첫 번 째 ,  이상일  위원님  께 서 질의하  

신 " 교 동  국민 학 교자리  로 이 전 할  때 에 

예산의  추산은  어 느 정 도 이 고  내 년 도  

예 산 확 보 가  가 능 한  지 "에 대한 질의 의 

말씀이  계 섰 습 니 다 .

거 기 에 대해서  답 변 말씀을  드 리 겠  

습니다 .

총 소 요 예 산 이  5 4 억3,300 만원  정도 

드는 걸로 계척이  돼 있 고 ,  9 4 년도  금 

년도에  18억9,000 만 원 정 도  확 보 가  돼 

있 고 ，9 5 년 도에 3 6 억 2,300 만원  정도 

확보를  해서 추 진 할  계 적 으 로  있습니 

다.

⑩ 부 의 장  이상일

지금  말 이 죠 ,  금 년 도 에  18 억 이 고  

95년도에  3 6 억 정도  투 자 하 신 다 고  했 

는데 이게 그 직 접 교 육 비 로  투 자 가. 

가 능 합 니 까 ?

아니면  어디 별도로  무슨  예 산 확 보  

가 가 능 한  겁니까?

•  의장  김 영 세

그 것 은 저 이따 행 정 과 장 이  답 변 하 

세 요 .

직 접 교 육 비 로  가능한  건가,  안 한 건 

가하는  거요.

이 과 학 기 술 과 에 서 는  그 예 산 내 역  

을 잘 모를  테니까 .

예,  또 ............

⑩ 부 의 장  이상일  

됐 습 니 다 .

•  의장  김영세

또 다음 계 속 하 세 요 ， 답변을 .

•  고ᅡ학기술고ᅡ장 정기우

그 다음에  김 응 복 위 원  님께서  질의 

하신 H 교 육 부  승 인 이 라 든 가  도시 계척 

협 의 라 든 가  이런 것들이  향후 계픽대  

로 추 진 되 겠 느 냐 ” 하는 질의에  대한  

답변 말씀을  드 리 겠 습 니 다 .

이건 지금 교 육 부 에  이미 승인 신 

청이 할 준 비 가  다 돼있 구요,  그 리 고  

도시 계척 협의 관 계 는  그 재 무 과  에서 

추 진 을  하고  있는 걸로 알고  있습니  

다.

그래서  저희 생 각 으 로 는  계 픽대로  

추진이  될 것 아 니 냐 ， 이렇게 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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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 실 한  말 씀 은  제가  드릴  수가  없 

습니다 .

•  의장  김영세

또 있죠.

이상일  위 원 님 이  질문한  게 또 하나  

있죠.

가 장 이 상 적 인 시 설 방 안 이 어 면 형 

식으로  될,  구 상 하 느 냐

•  그ᅡ학기술과장 정기우

예 ， 그 문 제 는  지금 교 육 부 에 서  기 

자 재 구 입 비 로  1 억 이 지 금 내 려 외- 있 

기 때문에  그걸  활 용 할 계 척이고  그 

다음 " 기 자재 신 형 모 델 이 라든 가 어 

떤 모 형 으 로  만 들 거 냐 " 하 는  것은 지 

금 앞으로  조 사 를  해야될  것으로  알 

고 있 습 니 다 .

지금 현 재 토 는  확정이  돼있지  않습 

니 다.

우선 이게 결 정 되 고  나면 그 다음 

에 사 람 을  이제 보 내 가  지고,  여 기 저 

기 보 내 가  지고 계적을  짜서 안을 마 

련 하 려 고  하고  있 습 니 다 .

書 부 의 장  이상일

그 타 도 에  나 인제 그런  데 보면  은 대

있습니다. 단히 그 활 용 한  학 생 수 도  많 고 ， 교사  

들도  활 용 을  많이 하 는 데 ， 좌 우 간  여 

러군 데 좀 다녀 보 시 고  그래서  그 관 

람 할 수 있는 거,  또 그 기자재  의 배 

치 라 든 지  또는  활 용 이 라  든지 여 기 도 

나 왔 지 만  요 근래 폐 수 문 제 도  상당히  

문 제 가 되 니 까  그 것 을  정화해  서 깨 끗 

하 게 하 는 거과 든지 여 러 가  지 를 좀 

앞 서 가 는  충북  교 육 답 게  좀 선 진 적 인 

거 를 해 서 완 벽 한 시 설을 갖 추 도 록  

여 러 군 데 를 좀 보 셔 가 지고 이상 적 인 

모 델 을  만 들 어 서  여 러 군 데  좀 자문을  

구 해 가지고  해 주 셨 으 면  하는  부 탁을 

드 립 니 다 .

•  고ᅡ학기술고ᅡ장 정기우  

예,  알 겠 습 니 다 .

•  의장  김영세

예,  지금 저 이 상 일 위 원  말 씀 한  내 

용 중 에  더 부 연 하 면 요 ， 앞으로  그 과 

학 실 험 실 도  역시 거기서  나오는  실험 

되어 나오는  그 여 러 가 지  실험용  수에 

대해서  그 저 정 화 시 설 이  철저 히 돼 

야 합 니 다 .

그 러 니 까  그 것 도  미리 강구하  셔야  

됩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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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 그ᅡ학기술고ᅡ장 정기우

그 계 쩍도 계 칙 하고  있 습 니 다 .

⑩ 의장  김영 세

그 행 정 과 장 님  아까 그 한번 나와  

서 말 씀 하 시 죠 .

가 만 있 어 보 세 요 .

과 학 기 술  과장  한 테 더 보 충 질 의  하 실 

분 있 으 십 니 까 ?

r 없 습 니 다 " 하 는  위원 많음)

예 ， 됐 습 니 다 .

행 정 과 장 님 .

( 행 정 과 장  발 언 대 로  나옴)

•  행정고ᅡ장 이 상 한  

행 정 과 장  이 상 찬  입니다 .

예산지  침 상 으 로  현재 시 도 교 육 청 에  

교 부 되 는  교 부 금 이 나  양여금의  투자  

는 직 접 교 육 비 의  투 자 를  우 선 하 고  있 

습 니 다 .

또 부 득 이 한  경우 이 외 에 는  간 접 교  

육 비의 투 자 를  지 양 하 고  있 습 니 다 .

그래서  내 년 도 에  투자될  과 학 교 육  

원의 이전 에 소 요 되 는  경비는  1 차적 

으로  교 육 부 의  특 별 교 부 금  신 청 절 차  

를 거 치 고  만약에  거 기 서 얼 마 의  예

부 탁 드립니다. 산 지원이  될 것이냐  하 는 사 항 이 결 

정 된 다음에  그 래 도  부 족 할  경 우 에 는  

교 육 감 재량  사업비  인 포괄  사업 비 에 서 

지 원 하 는  방법 등을  검 토 해 서  내 년 도  

에 그 과 학 교 육  원이 이전 되는 데 지 장 

이 없도록  하 겠 습 니 다 .

•  의 장  김영세

더 질 의 하 실  것 있습니까?

•  부 의 장  이상일  

됐 습 니 다 .

•  의장  김영세

그 런 데  그거 그 해 석 하 기  나 름 이 라  

고 봅 니 다 .  나는 .

센 고 하 니  간 접 사 업 비  투 자 가  신규 

에 억 제 가  되 어 있 는  것이지  이것은  

이전 이기 때문에  계속 사 업 성 을  갖고 

있어요 .

계 속 사 업 성 을  갖고  있기 때문에  물 

론 중앙  교 육 부 의  교 부 금 을  많이 얻 

는 것이 도움이  되나  또 그 렇 게  하는 

것이 바 람 직 하 지 만 그  외에 여기 예 

산 으 로 도  편 성 가 능 한  것 으 로 도  난 이 

렇게 해석을  하고  있는데  어떠 신지 

모 르 겠 어 요 .

⑩ 행정그ᅡ장 이 상 찬



이게 저 행 정 기 관  이전 은 교 육 부 장  

관의 승 인 을  말 아 야  됩 니 다 .

그 래 서  승 인 을  말을 때 에 이 전 에 

따른  소 요 예 산 도  같이 경해서  아마  

거론이  될 겁 니 다 .

•  의장  김 영 세

이 거 는 행 정 기관이  아 니 지 ,  연 구 기 

관 이 지 .

響 행정그ᅡ장 이 상 찬

교육  연구 기 관이 죠.

⑩ 의장  김 영 세

예 ， 교 육 연 구 기 •만 이 지 .

•  행정그ᅡ장 이 상 잔

같이 승인을  맡기 때문에  교 육 부 에  

서도  일단은  그 사 업 을  승 인 한  이상,  

제일 먼저 특 별 교 부 금 에  의한  예 산 확 

보를  저 희 로 서 는  추 진 을  해야  한다고  

생 각 합 니 다 .

•  의장  김영세

여1, 우선 지 그렇게  강 구 하 시 되  부 

족분에  대 해 서 는  내 의 견 은  이것은  

계 속 성 이  있는 것이기  때 문 에  이전하  

는- 거기 때문에  예산에  편 성 해 도  무 

방하지  않 느 냐 ,  난 이렇게  해석을  하 

고 있어요 .

조금  더 검토해  보 세 요 .

•  부 의 장 이 상 일

제가  한 가 지 만  더 부 탁 드 릴  것은 

여 러 가 지 로  우리 도내 예산이  부 족 한  

건 압 니 다 .

그 런 데 교 육 입 국  중 에 서 도  이 과 학 

교육을  잘하지  않으면  우 리 가  국 제 경 

쟁에서  살 아 날 수  없다는  것 뭐 다 

잘 아는  거니까  다른데  예산을  좀 쪼 

개 서 라 도  정 말 전 국 적 으 로  어디 내놔  

도 손색이  없는 훌 륭 한  과 학 관 이  돼 

서 청 주 • 청 원 뿐 만 아 니 라  도내의  우 

수한  학 생 들 ， 교 사 들 이  정말 캄 놓 고 

여 기 와 서  실 험 실 습 도  배우고  활 용 할  

수 있도록  최 대 한  예 산 지 원 을  해줄 

수 있도록  실무 선에서  잘 해주 시 기 

부 탁 드 리  겠습니  다.

⑩ 행정그ᅡ장 이 상 한

알 겠 습 니 다 .

•  의장  김 영 세

예,  더이상  질 의 할  분 있 으 십 니 까 ?

( " 없 습 니 다 " 하 는  위원 많음)

예 ， 없 으 시 죠 .

질의 • 답변을  종 결 하 겠 습 니 다 .

다음은  본 건에 대하여  토 론 이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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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의 견 있 으 신 분 있 으 십 니 까?

( ’’ 없 습 니 다 " 하 는  위원 많음)

예,  없 으 시 죠 .

다른 의견 이 없 으 므로 토론을  종결  

하 겠 습 니 다 .

그 럼 본 건에 대 해 서 뭐 이의 없 으 

시 죠?

( " 없 습 니  다 " 하 는  위원 많음)

이의가  없 으 므 로  충 청 북 도 과  학교  육 

원 이 전 계 척 안 은 원 안 대 로 가 결 되 었 

음을 선 포 합 니 다 .

6 . 징 계 • 자 격 심  사 소 위 원 회  심 사 

기일 연장의  건

(10 시 4 9 분 )

着 의장  김 영 세

다음은  의 사 일 정 제 5 항 징 계 ■ 자 격 

심 사 소 위 원 회 심 사 기일 연장의  건 을 

상 정 합 니 다.

본 건은 김 응 복 위원님  외 3 인으로  

부 터 징 계 건 에 대 한 처 리 에 신 중 을 

기 하 고 자 심 사 기일을  연장해  달 라  는 

것 인 데 이 에 대하여  다른 의견 있 으 십 

니 까?

( " 없습 니 다"  하는  위 린 많음)

이의 없 으 시 죠 .

예,  이 의 가  없 으 므 로  본 건은 제안 

한 바 대로 가 결 되 었 습 니 다 .

7.  기 타 안 건  처리

(10 시 5 0 분 )

着 의장  김영세

그 러 면  이 상 으 로  회의를  마 치 고 자  

하는데  혹시 다른 말 씀 하 실  위원님  

있으면  말 씀 하시기  바 랍 니 다 .

( 이 재 희  위원 거수로  발언 신청)

예,  이재희  위원 말 씀 하 세 요 .

•  이재희  위원

예 ， 이번 임 시 회 는  이 질의를  하 지 

않 기 로 이 렇 :새 해 서 자료요  청 을 하 지 

않았  습니 다 마 는 지역에  그 여 륜 이 좀 

있기 때문 에 오 늘 그 관 계 국  장님도  

참 석 을 안 하 셨 지 만  상당히  시간이  급 

한 문 제 같 이  생각이  돼서 부 교 육 감 님  

이하 각 과장님  이 계 시 기 때 문 에 말 

씀 좀 드 리 겠 습 니 다 .

’ 그 내용은  금년에  그 급 식 학 교 가  

상 당 히 많 이 인 제 이 렇게 늘어져  있 

는데 금년에  그 급 식 을  실 시 하 는  학 

교 에 는  한 사람의  정 규 직 원 도  배 치 가 

안 된 다  이 겁 니 다 .

그래서  영 양 사 라 든지 조 리 사  이 런

2 2



사 람 들 이  전부 일 용 잡 급 으 로  이렇게  

이용이  되 고 ， 제천 같은 학교  큰 학교  

는 천명 을 급 식 하 는  학 교 에 도  한명 의 

정 규 직 원 도  배 치 가 안 되 는 데 비 해 서 

제천에  있는 광 산 고 등 학 교 나  단양에  

있 는 기 계 공 고 는 100 명 도 안 되 는 그 

기 숙 생 을  위해서  6 명의 정 규 직 원 이  

배 치 되 고  있 다 ， 그 래 가 지 고  국 민 학 교  

교 장 들 은  상당히  불 평 하 는  걸 제가 

들 었 습 니 다 .

그래서  광산  고 등 학 교 하 고  단 양 공고  

를 제 가 심 방 을 해 서 그 운 영 사 항  을 

좀 살 펴 보 니 까  사 실 은 학 교 장  들 이 그 

기숙사  운 영 에 는  상 당 한  문 제 가  있습 

니 다.

그 구 체 적으로  예를  들 면 제 천 고 등 

학교 같은 경 우 에 는  학 생 들 이  하루에  

도 시 락 을  두개  세 개 싸 오 고  아니면  

점 심 시 간 ， 오 후 .  저녁 시 간 에 는 악 부 형 

들 이 줄 을 서 가 지 고 도 시 락  을 가 지 고 

오 기 때 문 에 학 교 식 당 이 아 주 절 실 

히. 필 요 해 서 교장이  학부형  또 는 동 

창희에  호소를  해 가 지 고  어떤 학부 형 

한테 3 천 만원 기중을  받아서  식 당을 

하나  기 중 받 고 아주  학교  에 서 직 영 을

하고  있 습 니 다 .

하루  그 학생들  먹는 걸 한번 참관 

해 달 라 고  해 서 저 도 가 서 한 끼 를  먹 

어 봤는  데 제 천 고 등 학 교 의  그 운 영 사 

항을 보 면 은  어머니  회장을  7 0 만원을  

주고  조 리 사  두 사 람 을  5〇만원해서 n  

0 만원 급 여 를  주고  부 족 되 는  인원은  

어머니  그 봉사  를 받 아 가 지 고 운 영 을 

하 는 데 학 교 장 얘 기 는 " 300 명 먹 일 

밥을 하 면은 실 지로 식권 이 받아들  이 

는 건 200 명 밖 에 안 된 다"  이 겁 니 다.

그 래 서 낮 에 같이 먹어보니  까 밥 을 

나 눠 주 는  그 사 람 들 이 이 게 학 부 형 들 

봉 사 받 는  사 람 들 인 대  학생들  밥 먹는 

데 밥 그 릇 ,  찬그릇  가 져 와 " 더 먹 어 

라 , 더 먹 어 라” 해 가 지 고 실 질 적 으 로 

300 명 분 이 2G0 명 분 밖 에 는 안 되 는 이 

러 한 그 아 주 그 경영을  봤 습 니 다 .

그 래 서 지 난 연 말 까 지 제 천 고 등 학 

교 에 는 한 끼 당 1 200 원 을 받 는 데 약 3 0 

0 만원의  흑자를  봤다고  합 니 다 .

그런데  " ! 월달  에 그 자 율 학 습  때 문 

에 운 영 을 하 다 가 100 만 원 적 자 때 문 

어】 현재는  200 만 원 밖 에  혹 자 가  없 다 ” 

이렇게  해 서 아 주 성 의 껏 운 영 하 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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걸 봤고  광 산 고 등 학 교 같은 경 우 에 는  

기 숙사  그 기 숙을  하는  학생 이 5 0 명 

미 만 이 라  고 합 니 다 .

거 기 다 가 인 제 체 육 선수 이렇게  해 

가지고  100명 미만의  점심을  해 주 고  

있 고 단 양 공 고 같 은  경 우에 도 평 상시 

에는 한 150명 또 3 학년들  이 실 습을  

나 가 면 100 명 미 만 이 라 고 합 니 다 .

그래서  내가  " 기 숙 사 에  들 어 있 는  

학생은  적 더 라 도  학 생 들  한 테 저 렴 한 

가 격 으 로  전원 희 망 하 면  점 심 식 사 를  

제공해  줄 수 없느냐? "  뭐 국 민 학 교  

는 5 ，6 백 원 내 면 은  점심을  잘 먹는 데 

어짜피  수 억 원 을  투 잘 했 으 면  조 금 이  

라도 더하면  많은  학생들  에 게 점 심 이 

라도 아주  싼값에  공 급 을  할 수가  <公、 

는데 특히 단 양 공 고 의  경 우 에 는  학 생 

들한테  는 그런 걸 권장을  안 하 고  인 

근에 있는 단산 국 민 학 교  교 직 원  은 이 

옹을 한다  이 겁 니 다 .

그 러 니 까 단 양 공 고 에 기 숙 사 로  만 

들어 놓은  그 취지를  교장이  잘 과 악 

을 못 하 고  있는 것 같아요 .

그 단양은  벽지고  또는 농 촌 소  득이 

적고 지 역 학  생을 유 치 하 기  위해  가 지 고

저렴한  그 학 비 때 문 에  학 생 들  이용하  

라고 기 숙 사 를  만들어  놨는데  학생들  

한테 권장을  안 하 고  인근에  있는 학 

교선 생 님 들 한 테  하는  건 좀 문 제 가  

있지 않 느 냐 ,  그래서  실 지 로  식당에  

가 보 니 까  거 기 에 는  영양사  대답이  법- 

을 만 드 는  시설이  그 밥 을 짓는 그 

밥솔 이 200 명 분 밖에는  안된 다고  합니 

다.

그러면  몇 억을 투 자 를  했는데  든 천 

만원 주 면 은  한 200 명 쓸 수 있는 밤 

솥을  사 가 지 고  전 교 생 에 게  특 혜 를  줄 

수 있는데  이런 걸 왜 교장  선 생 님 이 

좀,  좀 더 생각을  안 하 는 가  좀 이렇 

게도  생각이  들 었 고  또 광산  고 등 학 교  

에.  가서는  사실  광산  고 등 학 교 는  개교 

당시에  전 국 규 모 의  학 생 을  모 집 을  해 

가지고  전원 기숙을  했기 때문에  기 

숙이  필 요 했 지 만  현재는  제 천 인 근 이 

기 때문에  기숙 사 가 필요  없는  겁니다  

단 양 공 고 는 .

그 교 장 선 생 님 한 테  이 " 계 속  이렇 

게 운 영 을  할 거 냐 ,  인 건 비 에  비 해 가  

지고 너무 이게 낭 비 되 는  거 아 니 냐 "  

그 랬 더 니  교장이  " 금 년 도 에  전기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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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과를  신 설 하 면  북부에  공 동 실 습 소  

운영을  하 겠 습 니 다 . "  하는  대답을  하 

는데 이거는  학 과 가  중 설 된  뒤의 얘 

기고 그 거 를  장래에  하 자 고  3 년씩 이 

나 그 많은  인 건 비 를  소 요 됐 다 고  하 

는 거는 이건 학교 교장이  문 제 가 있 

는 거 아 니 냐 ,  차라리  인근에  있는 국 

민 학 교 에 게  파 견 을 ， 종 사 원 들 을  과 견 

을 보 내 가 지 고  불 편 한  학 교 를  좀 도 

와주지  못할  망정 6 명이나  되는 정규 

직 원 을 ,  막 대 한  인 건 비 를  그 소요하  

면서 또 학 생 들 에 게  이 아주 특 혜 를  

주지 않는  이런 교장에  대 해 서 는  좀 

다른데  각 도 에 서  생각을  해 볼 필요  

가 있지 않 느 냐 ,  1 년 이 면 、과 중 과 , 

다 ' 실 험 실 습 비 ' 다 한 5 익 내지 10억 

씩 지금  계속 제천 광 산 고  등 학 교 , 단 

양공 고에 투 자 가 되는데  급식  그 기 

숙 사 운 영이 아주 이렇 게 미 온적 이라 

면 다른 것도 좀 이 구 체 적 으 로  감 사 

해 볼 필 요 가  있지 않 느 냐 ,  그래서  

저는 부 교 육 감  님이 좀 내 일 이 라 도  그 

감 사 과 를  좀 파견을  해서 급 식 소  운 

영상 왕을  정확히  분 석 을  해 가 지 고 문 

제 점이 뭐 냐 ， 개 선 점 이  뭐 냐 ,  또 말

씀 드린데  로 기왕에  수 억 들  여서 투 자 

해 놓은  것 조금 만 더 시 설 투 자  하면 

전 학생에  게 시설 그 혜 택 을  볼 수 

있으면  좀 몇 천만  원 정도는  투자해  

줄 수는  없는 가 이 렇 게 부 탁을 드 려 

서 ， 다음 그 회 기때는  개선 점 이라든  

지 문제점  또는 조 치 사 항 까 지 도  좀 

보 고 해  주시기  부 탁 드 리 겠 습 니 다 .  

이 상 입 니 다 .

•  의장  김 영 세

그 러 면  저 이재희  위원,  이 건 다 음 

회기에  답 변 해 도  좋은  거죠?

•  이재희  위원

뭐 자료요청  을 안 했 으  니끼-.

•  의장  김영세

예,  그 러 니 까  집 행 부 에 서 는  요걸 

좀 감 안 하셔서  검토 해 보 시 고  다 융 회 

기 매 답변을  좀 하 여 주시기  바람니  

다.

그러면  더 이 상 ................

( 이 상 일  위원 거수로  발언 신청)

예 ， 이상일  위원 질 의 하 세 요 .

•  부 의 장  이상일

부감  님이 나 오 셨 기  때 문 에 한 가 지 

부 탁 말 씀  드 리 겠 습 니  다.



2 월 달 이 각 급 학교 졸 업 식이 있 습 니 

다.

그 래 서 생 활 지 도 에 여 러 가 지 문 제 

도 있고 어 려 움 이  있 으 신 걸 우리 가 

다 압 니 다 .

아 마 교 육 부 에 서 도 생 활 지 도 에  대 

단 히 권- 심 을 가 지 고 매일 결 과 보 고  를 

하라고  일 선 에 지 시 한 걸로 저희 들 이 

알 고 있 습니 다 .

그 런 데 저 회 그 충주  지 역 에 서 는 

검찰청이  중심이  되사  범 죄 예 방 자 원 

봉 사 대 라 는  걸 조 직 을  했 습 니 다 .

충수 . 증 원 ■ 음 성 그리고  인 제 반 

을 덮 개 만 둘어서  " 교 통  사 고 반 으 토 

줄 이 기” 또 하 나 는 ” 등 하교길  학 생 보 

호” 이런 걸 해 가 지 고  수 백 명이 자원 

붕 사 자 가 되 서 인 제 나 서 는 데 제 가 

접대 그 대표들  이 모 인 곳 에 가 서 그 

런 얘 질 했 습 니 다 .

" 선 생님들이  지금 열 심 히 학 생 지 도  

를 잘하고  있 다 . ” 는 얘기를  했 더 니  

부 끄 럽 게 도  그 쪽 에 서  반 응 은  대 단 히  

믿지 않는 태도로  나와요 .

그 얘 기 는 뭐 냐 하 면 " 형 식 적 이 다 " 

그 거 에 요 .

그 리 고  밤늦게  하면 은 " 아  왜 우리 

지도 비도  안주면  서 그 러 느 냐 "  그 저 

는 잘 모 르 지 만  5 천원씩  한번 교외 생 

활 지 도  나가면  은 그 활동  비 를 주 시 는 

가 본데 " 그 걸  안주면  안 한 다 " ,  "형 

식 적 이 다 " , " 한 바 퀴 돌 고 간 다"  하는  

걸로 대단히  선 생 님 들 의  교외 생팔 지 

도를 나큰 눈 으 로  보고  있어요 .

그래서  적 저도  부 끄 럽 고  이래 서 는 

안 되 는 데 생 각이 들 었 습 니 다 .

그 대 서 교 장 선 생 님 ,  교 감 선 생 님 들  

이 생 활 지 도 선 생 님들만  나 가 시 라 고 

하 지 밀- 고 % 원 달 에 이 렇 게 요새 범죄 

도 많 고 이 런 달 에 는 좀 아 교 장 선 생 

님 이 좀 앞장  서 셔 서 생 활 지 도  좀 하 

시고 아 끝 났 을  때 추운데  다방에  가 

서 차 룰 한잔  좀 대 접 하 든 지 술이 라 

도 한잔  대 접 하 면 서  격 려 해 주 면 서 생 

활지도  가 실 질 적으로  이 학 부 모 들  이 

나서지  않 아 도 되 야겠다  할 정도 토 

신 뢰 받 는  생 활 지 도 가  됐으면  그쪽  에 

서 남들이  보 기 에 ， 아니 선 생 님 들  이 

하는  생 활 지 도 ， 그저 모 여 서 한 바퀴 

휘 돌 고 " 별 일  없어 “ 하 고 가 는 그 런 

형 식 적 인 생 활 지 도  그 결 과는  아마



매일 보 고 해 서  뭐 어디 몇회 순 회 하 키 세 요 .

고 학교  부근의  불 량 만  화나  그 음식점 예,  그러면  권혁 풍 위원님  질의하시

순 회 했 다 는  보 고 는  매일 들 어 올  겁니 기 바 랍니다 .

다. •  권 역 풍  위원

대단히  들 어 오 는 데 ， 지 역 주 민 들 이 권혁풍  입니다 .

과 연 선 생 님 들 이  저렇게  하는  생활지 지 금 징 계 자 격 심 사 소 위 원 회 에 서  심

도가 피부에  와 닿는 정 말 학 생 과 자 사 기일 연장의  건 이 제 안 이 되어서

녀를 마음  놓고  보낼  수 있는 그린 통 과 가 된 걸 로 알 고 있 습 니 디- .

생 활 지 도 가  되느냐,  그 거 는  지 역 에 서 여 기 에 대 해 서 제 가 몇 가 지 의 문 나

붙 신을 하고  있는 걸 저희 스 스 로 도 는- 것이 있어서 질문을  드 림 과  동시

부 끄 럽 게  생 각 을 했는 데 차 제 에 실 적 에 저의 그 신 상 발 언 으 로  이렇게  말

위주로  보 고 하  는 데 에 만  신 경 쓰  시 지 씀 을 드립니  다 .

마시고  교 장 선 생 님 ,  교 감 선 생 님 들  이 •  의장  김 영세

좀 앞장  서 셔 서 생 활 지 도 선 생 님 들 사 그러면  권위 원님 이 징계 문 제 는 비

기도 좀 높 여 주 시 고  그래서  참 좋은 공 개 로 해야 됩니다 .

효과가  날 수 있도록  특벌히  좀 당부 이 비 공 개 로 안 하 셔도  되겠 습니 까 ?

를 해주 십사  하는 부 탁 말 씀 을  드리겠 響 권 덕풍 위 원

습 니 다 . 예,  되 겠 습 니 다 .

•  의 장  김영세 書 의장  김영세

여1， 이건 답변 필 요 없 는  거죠? 예?

그 러면 부교  육 감 님도 계시 지 만 서 도 ⑩ 권 핵 풍  위원

( 권 혁 풍 위 원  거수로  발 언 신 청 )

가 만 있 어  보 세 요 .

지 당 해과 장 중 등 장 학 과 장 계 시 죠 ?

예,  요기 유 념 하  섰 다 가 꼭 반 영 시

예 ， 되 겠 습 니 다 .

•  의장  김영세

비 공 개 로  안 하 셔 도  되 겠 어 요 ?

비 공 개 로  하 신 다 면 지 금 비 공 개 를



선언해  드 리 겠 어 요 .

•  권혁  풍 위원

아니 지금 통 과 가  된 ............

•  의 장  김영세

지금 징 계 위 원 회  우 리 가  전에 비 공 

개 로 진 행 을 했 어 요 .

•  권혁  풍 위원

예 ， 제 가 질 문 ■을 드 리 는 겁 니 다 , 

그냥 .

답변을  주시는  것은 누가  하실지  

모 르 겠 는 데  몇가 지 질문을  드 리 겠  습 

니 다.

•  외장  김영세

그 러 면  은 그게 또 소 위 원 회 에  관한  

사 항 이 라 면  소위 원 회 에 서 하 셔 야 되 

고요 .

•  권 헉 풍 위원

예,  그 래 서 ............

•  의장  김영세

근 데 이 게 저 이미 의결이  된 거란 

말 씀 이에요 .

그 러 니 까  의결 번복은  안 됩 니 다 .

•  권적  풍 위원

기타,  기타,  아니 뭐 다른 걸 요구 

하는게  아 닙 니 다 .

기 타 안 건 처 리 에 서 제 가 질문을  드 

리는 거니까  답변을  하 셔 도  좋고  안 

하 셔 도 좋 습 니 디- .

⑩ 의장  김영세

예.

•  김 응 복 위 원

이의 있 습 니 다 .

이거는  신상에  관한  문 제 고  대 외 

비에 관한  문 제 이 기 때문에  이거는  

공 개 석 상 에 선  마땅치  않다고  생각합  

니 다.

따라서  비 공 개 로  했으면  좋 겠 습 니  

다.

•  의장  김 영 세

예,  찬 동 하 십 니 까 ?

비 공 개 로  하 시 는  거.

•  권력  풍 위원

아 제가 뭐 질문을  드 리 는  게 엄청 

난 뭐 비밀에  속 하 는  것도 아 니 고  제 

개인에  관한  것이기  때 문 에 ............

•  의장  김 영 세

아니 그 러 니까 신상에  관한  거니까

⑩ 권력  풍 위원

다른 분의 신상이  아 니 라  저 발언 

자 의 신 상에 관한  겁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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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러 니 까  제가  뭐 어떤 비밀 대 외 

비를 요 구 하 는  것도 아 니 고  그런 그 

심 각 한 문 제 가 아 닙 니 다 .

절 차 상 의  문 제 니까 거기 에 대 한 뭐 

비 공 개 를  굳이 할 필 요 가  저는 없다 

고 봅 니 다 .

•  의장  김 영 세  

어떠 십니 까?

위 원 님 들  한번 말 씀 하 세 요 .

( " 본 인 이  원 한 다 면 "  하는  위원 있음)  

여1, 본인이  공 개 를  해도 좋 다 고  하 

니까 ............

•  권 혁 풍  위원

예 ， 제 신상에  관한  문 제 니 까 .........

•  의장  김영세  

예,  말 씀 하 세 요 .

김응복  위원님  양 해 하 시 죠 ?

•  김 응 복  위원

아 니 ， 답 변 에 ............

•  권 력 풍  위원

답변을  해 주 셔 도  좋고  안 해 주 셔 도  

좋 습 니 다 .

•  김 응 복  위원

답변을  안 하 시 는  걸 전제로  하신다  

면 지금  권위 원 말씀  따나  하 겠 는 데

만일 답변을  할 필 요 가  있다,  이렇 게 

생 각 했 을  때는  이것 이 공 개 가 오 히 려 

여 러 가 지  면에서  좀 부 적 당 하 다 고  생 

각 합 니 다 .

•  의장  김영세

예 ， 그럼  저 권위 원님 

⑩ 권 떡 풍 위원

아 제가  답변을  요 구 하 지  않 습 니 다  

그냥  제가  및가 지 말 씀 을  드려 보겠 

습 니 다 .

답변 안 해 주 셔 도  좋 습 니 다 .

•  의장  김 영 세

이 저 권위 원님 말 씀 이 에 요 .

한 가지 권유해  드 리 겠 습 니 다 .  

권 유 하 는  대 ， 이 러 한 문 제 는  신상 에 

관 한 문 제 고 여 러 가 지 또 위 원 의 내 

부 에 관 한 문 제 이 기 때 문 에 간 담 회 를 

요 청 하 든 지  소 위 원 회 에 서  하 시 는  것 

이 원 만 하 고  좋을  것 같 은 데 요 .

꼭 본 회 의 에 서  하 셔 야 겠 습 니 까 ?

•  권력  풍 위원

글 쎄 ， 저 뭐 문 제 가  나 왔 으 니  까 얘 

기 죠 ， 이 문 제 가 그 소 위 원 회 에 서 . . .

•  의장  김영세

아니 이것을  그 러 면  그 때 의결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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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일때  말 씀 하 셔 야 죠 . (11 시 05분 회 의 중 지 )

그 러면 이 질문은  저 소 위 원 회  에 서 ( 11 시 31 분 회의 계속)

하 세 요 . •  의장  김 영 세

⑩ 김광수  위원 좌 석 을  정돈하여  주시기  바 랍 니 다 .

의장님! 속 개 를  선 포 합 니 다 .

•  의장  김영세 모든  의 사 가  진 행 이 된 마 지 막 이 었

예 . 기 때문에  간담회  에 서 충분히  의견 교

•  김 광 수  위원 판이 있고 그래서  이 것 으 로 서  폐회를

그 런 문 제 를 지금 여기서  서 로 해 선 언 하 겠 습 니 다 .

야 된 다 ， 안 해야  된다 이 런 얘 기 를 오 후 에 는  남일 국 민 학 교  과 학 관  방

지 금 말 씀 하 시 는  데 그 러 면 정회를  하 문이 있으니  많이 참석하여  주 시 고

섰다가  그 다음에  상 의 를  하셔 서 이 이 것 으 로  제34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

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 니- 싶 습 니 다 . 임 시 회 제 1 차 본 회 의 를 산 회 하 겠  습니

響 의장  김 영 세 다.

예 ， 정 회 동 의 가 나 왔 습 니 다 . 이 상 으 로  제34회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

찬성 하십 니 까? 회 임시회  본회 폐회를  선 포 합 니 다 .

( "  좋습 니 다.  " 하는  위 원 많음 ) (11 시 32 분 페 회)

예 ， 정회를  선 포 합 니 다 .

〇 줄 석 위원 : n  명

의장  김 영 세 ,  부 의 장  이 상 일 ,  위원 이 재 희 ,  홍신 회 ， 김 응 복 ，

이근수,  김 광 수 ， 김 사 수 ， 박 병 해 ,  권 혁 풍 ,  장 충 호 .

〇 출석  공 무 원  : 11 명

부 교 육 감  박 동 기 ， 관 리 국 장  신 재 철 ， 공 보 담 당 잔  정금옥 .

가적 감 사 담 당  관 신 택 회,  행 정 관 리  담당관  이 기 수 ,  초등 교 직 과  장



김 재 성 ， 중등  장 학 과  장 정 철 진 ， 과 학 기 술  과장  정기 우,  사 회 교 육  

체 육 과  장 이 광 용 ， 재 무 과 장  정헌 동 ， 시 설 과  장 박 성 근 .

〇 중 청 북 도 교 육 위  원회 의 사국의  설치및  사무직  원의 정 수 등 에 관 한 조 a 중개  정조  

« | 안  : 별점 2

〇 충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태 중 개 정 조 a 안 : 별점 3 

0 중 정 북 도 학 생 야 영 장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레 중 ： 개 정 조 례 안  : 별점 4 

〇 중 청 북 도  고ᅡ학교육원 이 전 계 픽 안  : 별점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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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 벌 청 1 )

■  훌  0 程 ( 案 )

第 34 回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( 臨 時 會 )  1994.2 .2 - 2. 3(2 일간)

B ^ 1  1  1  f t
■  %

' 9 4 . 2 . 2 (  수)

11 ： 00 後 교 육 위  S S  외 호 | ( 교 육 위 원 실 )

14 ： 00 ^  7«히식

[ 저11 차 본회의 개의 】

1. 제34회 중 청 북 도 교 육 위 권 회  임시회 회 기 결 정 의  건

2.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의 사 국 의 설 치 . 및 사 무 직  권의 정수 
등 에 관 한 조 a 중 개 정 조 a 안 제 안 설 명

히 기
2.2.  - 2.3 .

(2 일간)

3. 중 정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사 용에 3 찬 조 레중 개 정 조 레 
안 제 안 설 명

4. 중 정 북 도 학 생 야  영 S 설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레 §  개 정 
조 HI안 제안설 g .

5. 중 청 북 도  .그ᅡ학교육원 이 전 계 픽 안  제안설명 j

【제 1차 본회의 산회 】
i

2. 3 . ( 목) 【제2 차 분회의 개의 】

10 ： 30
1. 중 청 북 도 교  육 위 원 화  의 사 국 의 설 치 및 사 무 직  원 의정수  

등 에 관 한 조 到 중 개 정 조 到 안  의결

2. 충 청 북 도 도 서  5 설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 a 중개 정조 대안 
의결

3, 충 정 북 도 학  생야 영 장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£11중 개 정조 
i m  와결

4.  중 청 북 도  고ᅡ학교육원 이 전 계 윅 안  의결

5. 징계 • 자 격 심 사  소 위 원 회  심 사기일 연장의 건

6. 기 타 안 건 처 리

[ 제2 차 론회의 산회 )

按 ■  히 按 남 일 국 교  
과 학 관  방문
(1 4 ：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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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벌 청 2 》

의 안  번 호 제  3 4  ~ ] 호

이 74 니  워  이
—' E2 1~ S * S ：

1 9 9 4 ,  2 .  3 .

_ C 제  34  회  )

§ 청북도교육위권회의사국의설치?사무직！의정수등에3 한조레중개S 조례안

제 안 자 . 익병해 교육위원  외 3 인

제 안 년 1  일 1994.  1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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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1 야---* t_ . 34 ■ 1
번 호

제 안 년 월 일  : 1 9 9 4 ,  1 .  2 5 .

XI! 안 자 : 박 병 m 13 육 위 S  외 3 ?J

□  제안사유 ■

지방공무  S  임용령의  개 정 ( 대 통 령 령  저 U 4042 空 ： 1993.  12.  31 . )  으 S  그육행정  직렬이 

신설되어  교육행정어!  종 사 _하는 행 정 적 공 무 원 으  직급영이  변 g  되 었 기 ,  이 〇« 따라 空정 

북 도 교 육 위 권 히  의사국  소속 행정직공무쳔으!  적급명에  왼 합 조 S  일부를  개 정 하 고 자  g

〇 제 3조 제 3@고! 제 4 |卜 그리고 저K  조 [普 S ] 의 적급벌 년중 ” 지 S 행 S  A卜 ? - “ 지방 

：3육행정사무a r 으로 "지방행 정주사"■ "지s  그육행§주사”로 ”지방행§주사보 

u 지방：2육행정주사보"토 적급명을 개 §g . (안 제3조, 안 제4조 별표)

〇 지빙공무원  임용령  별표 1 ( 제 3 조 제! 항  관런)

D  조폐안 ‘ 딧붙암.

0  ■ 잠 고 사 ?

公 신 • 구 조 꾼  대 비 51 : 덧 붙 임 .

〇 관 계 법 령 발 到 서  : 9 불  임 .



중 청 북 도 그 육 위 원 2 | 의 사 국 의 설 치 및 사 무 직 원 의 정 수 등 에 관 &  조 왜 중 다 음 괴 같이 개 §  5  r：t- .

제 3 조 저!3 험괴 저;4 험중  " 지 짱 행 정 사 무  5T  을 각각  ’’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- ? J 1' 으로  퀸 다 .

( 별 표 】 의 직급별 y  중 " 지 망 행 정 사 무 관 ' ‘ 을노지  S U  육 행 정 사 무  5T 〇S , " 지병앵 S 주시"  

를 " 지 g  그 육 행 정 주 사 " 로 , ‘' 지 병 행 정 주 사 보 " 를 " 지 방 .□ 육 행 정 주 사 보 ” 로 S  다 .

fcrj 穴 j~T~ —l

이 조 례 는  공 포 한  날부터  시 행 S 다.

- 3T -



현 oH 개 정 안

제 1 조 ( 목  적 ) 생 락

제 2 조 ( 적 무 )  생릭

제 3 조 ( 조 적  )
必 - 0  생 락
(1) 의 사 국 에  의 시 과 ■  !
지 방 핵 a  사무 왼 으 로

2 .  의 사 J .IS  은 
한 □-.

€ ) 교육위권외  S 돋 1  보화하기  위 하 여  의 
사국 §  일 에 의 안 S  밉 관 1 인 3  의 안 연 구 
3  ! 인 을 두되 , 의 안 담 S 권 은 지 방 행
코Jst또A  으로 . 의 안언 구 관큰 5급 성당
지 방 별 § : 적 공 무 권 으 로  보 퀸 Q .

제4조 ( 사 무 직 ®  의 정수 ᅵ 생 략

제5조 (직원의  파건 요 입) 생릭

[ 별 표 }

容 청 북 도 그 육 우| 륀 호i 의 사 국 Oil 두 는 사 무 적 원 의 

정 수 표

적 급 별

계

일 &  적 계

XI S  ᅬ 71 ^
지 방 핵 정 사 무 관
지방  행 S  주 사 
지방  핵정 주 &  보

〇 별 정 직 계

5 5  상 당

〇 기 능 적 계

지 양 사 우 보 조 원  8등급
( 소 ■기 〇 유H

지 g  사운보H i 〇등급 

지방 S S S 10 등급

적 •

14

비 고

제 1조 ( 목 적 )  ( 현 행 4  같 음 )

저|2조(  적 무 )  ( 현행 과 같음 )

제 3조 ( 조 적 )
( [ ) - 後) ( 현행고1 같 음 )
(3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A1 있 ᄀ 육 행 정 사 무 관 . . .
(4)

1 SL교 S .
엥정  사무  관

제4 조(  사무직현의  § 수 ) ( 연 1 고I 같음)

科5조 ( 직 현 의  파견 요 청 ) ( s 행괴 a 음)

[ ]

S  청 북도 그 육 위원 휙의 사적에 두 ■사무적 권의

r ' " ' '
적 급 별 정수 tsf 고

AI 방 7) 육 핵 적 사 무 관
지방 그 육 맹적 주사 
지 있기 육 햇정 주사 부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* ............. .....................

k=i

이 조 到 는 공 ?  °> y  부 a  ai 핵 한 a .



관계법령 발췌

지 빙 공 무 원 임  용 령

제 3 조 ( 공 무 권 의  직 급 구 붆 등 )  ① 1'급내지 9 급의 계급으로  구 분 하 는  일 인 직 공 무 원 으 ！ 직군 . 

직 g  ' 직류 및 직급의 명징은 벌 표 1 고| 같 다.

『 벼 H 국 t  e= j-i. i

지 -2 —i i_ 적려련. 7.1 £r?TT'
계 一

t=J

1 —i
5. 3*5 4t=i 5 1 6_그 rj 'S' 8 --1 T5" 9근1

1 "M1 * O <TJ 〇XH . 이

hH

재
국
j...
cp
7J
iv:.o

비t_

CD

제

화

技 H 〇

SHo

기

〇

〇

XA〇
§

져
보
사
계

I ： 비A i (ᄀ
관 Ei 
관

지
이
관

■비〇
사

지
부
사

tH〇
이
왼

X\
서
관

t；no
기

X!
技 H c>
사
왼

비
저〇
C3T~

XI
5H〇
?«c"T

비〇

사.

지
(5M〇
주

t-Ji〇
O
사

AI
m
서

바〇

기

지
6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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出 f 〇

하

X-c
■g= SHᄀ O 교 〇•묘〒方Hc) XHO 지

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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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

비〇
육
저〇
무

지
j>2.
衣 H
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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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
13
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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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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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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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
서

fcH〇Q

〇
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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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 제 찌 々 )  호

의 결 1994. >  . 令  .■
년 월 일 ( 제 경/卜 회 )

충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

제출년월일 1994. 1 .，소 .

법무담당부서심사필



충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레 중 개 정 조 례 안

§  ■ ;  於 f

□  개 정 사 유

0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중 개 정 령  (대 통 령 령  제 14042호 ， ’ 9 3 .1 2 .3 1 .》에  의 하 여  '교 육 행 정 ᅰ  

직 렬 이  신 설 됨 어 i 따 라  기 존 직 급  명 칭 중 에  •교 육 행 정 ‘ 을 삽 입 하 고 자  함 .

〇 국 무 총 리 지 시  제 3흐  (총-〒-처 ’ 93 . 4. 23 .) 에 의 하 여  대 통 령 령 의  위임  근 거 가  없 는  

느위원회' 명 칭 을  •협 의 회 •로  변 경 하 고 자  함 .

〇 '지 방 행 정 사 무 관 ’ 을 •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•으 로  '지 방 행 정 주 시 _ 를  K지 방 교 육 행 정  

주 사 ’ 로  함  (안  저U조 제 1항  및  안  제 6조 제 2항  

〇 • 도 서 관  도 서 선 정 위 원 회 '를  “ 도 서 관  도 서 선 정 협 의 회  •로  함  (안  제 15조 ) . 

c 부 칙  저12조 에  의 거  명칭  등 이  변 경 되 는  다 른  조 례 의  내 용  (안  부 칙  저U조 )

-  충 청 북 도 학 생 회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중  •지 방 행 정 사 무 관 '을  '  지  방 교 육 행 정 사  

무 관 •으 로  함 .'

'  충 청 북 도 과 학 교 육 원 설 치 조 례 중  '지 방 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방 행 정 주 사 ’ 를  • 지 방 교  

육 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•로  하 고 ， '자 문 위 원 회 •룰  ’ 자 문 협 의 회 , 로  

함 .

-  충 청 북 도 교 육 연 구 원 설 치 조 례 중  ‘ 지 방 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방 행 정 주 사 ‘ 를  • 지 방 교 육

제 출 년 월 일  : 1994. 1. ᅪ  .

제  출  자  : 충 청 북 도 교 육 감

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•로  함 .



□  개 정 근 거

〇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1(대통령령  제 14042호， 

〇 국무총리지시 제3호 (총무처 ’ 93. 4.23.)

□  조 례 안  : 덧붙임  

0  거 타  참 !!사 항

〇 신 • 구 조 문 대 비 표  : 덧 볼 임  

ᄋ 관 계 법 령  발 췌 서  : 덧 붙 임



충 청 북 도 도 서 관 설 치 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 중 다 음 과  같 이  개 정 한 다 .

제 4조 제 1항 중  지 방 행 정 사 무 관 '을  "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'으 로 ， '지 방 행 정 주 사 '를  찌 방  - 

교 육 행 정 주 사 '로  한 다 .

저i6조저!2항 중  •지 방 행 정 사 무 관 ’ 을  •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ᄀ 으 로  한 다 .

제 15조 중  ■도 서 관  도 서 선 정 위 원 회 •  를 ’ 도 서 관  도 서 선 정 협 의 회 •로  한 다 .

부  칙

제 1조 (시 행 일 )  이 조 례 는  공 포 한  날 부 터  시 행 한 다 .

제 2 조 (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개 정 등 어 | 따 라  명 칭 등 이  변 경 되 는  다 른  조 례 의  개 정 ) ① 충 청  

북 도 학 생 회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중  다 음 과  같 이  개 정 한 다  .

제 6조 중  '지 방 행 정 사 무 관 ^을 “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•으 로  한 다 .

② 충 청 북 도 과 학 교 육 원 설 치 조 례 중  다 음 과  같이  개 정 한 다 .

제 6조 제 2 항 중  * 지 방 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방 행 정 주 사 '를  '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

방 교 육 행 정 주 사 •로  한 다 .

제 10조 제 6호 와  제 ] 1조 중  '자 문 위 원 히 •를  •자 문 협 의 히 ‘ 로  한 다 .

© 충 청 북 도 교 육 연 구 원 설 치 조 례 중  다 음 과  같이  개 정 한 다 .

제 3조 제 2항 중  '지 방 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방 행 정 주 사 •를  _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 

방 교 육 행 정 주 사 •로  한 다 .



참 고 사 항

〇  신 •구 조 문 대 과 표

- 1 청 북 도 도 서 관 설  치 및 사 용 ■ 한 조 례 중 개 정  조 례 안

- 부칙  제®II 떠  期 하 는  다른  조례

〇  관 계 S령 발 ■ 서

-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중 개 정 령  

• 각 종  위 원 회  관러  •운 영 지 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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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프

제  1조 -  제 3조 (생 략 )

저H조 (관 장 )  ① 도 서 관 에 는  관 장 을  두 되  충 

청 북 도 중 앙 도 서 관 장 은  지 방 서 기 관  또 는  지 

방 사 서  서 기 관 으  로 ， 충 청 북 도  학 생  도 서 관 장 과  

제 천 도 서 관 장 은  지 방 행 정 사 무 관  또 는  지 방  

사 서 사 무 관 으 로  보 하 고 , 기 타  도 서 관 장 은  

지 방 행 정 주 사  또 는  지 방 사 서 주 사 로  보 한 다 .

②  (생 략 )

제 5조  (생 략)

제 6조  (하 부 조 직 )  ' ① (생  략 )

© 서 무 과 장 은 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으 로  사 서 과 장  

및 열 람 과 징 은  지 방 사 서 사 무 관 으 로  보 한 다 .

③  -  ⑤ (생  략)

제 7조  - 제 14조 《생 략)

제  !:5조  (도 서 관  도 서 선 정 위 원 회 )  ① 도 서 관  

장 서 를  합 리 적 으 토  구 성 하 기  위 하 여  자 문 기  

관 으 로  관 장 이  정 한  도 서 관  도 서 선 정 위 원 회  

를  둘 수  있 다 .

② 도 서 관  도 서 선 정 위 원 회 의  구 성 ， 입 기 ,  회 

의  등  운 영 에  관 한  필 요 한  사 항 은  관 장 이  

정 한 다 .

제 16조  -  제 17조 (생 략 )

개 정 안

제 1조 -  저13조 (현 행 과  감 음 )

제 4조 (관 장 )  ①  .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지 방 교 육 행 정 사 우 관

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② (현 행 과  같 음 )

제 5조 (현 행 과  같 음 )

저市조 符(•부조：직) ① (현 행 과  같음) 

②  . . . .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 .

③  - ⑤ (현 행 과  같 宮 )

저!7조 - 제 14조 (현 행 과  같 음 )

제 15조 (도 서 관  도 서 선 정 협 의 회 )  ①

도 서 관  도 서 선 정 협 의 회

© 도 서 관  도 서 선 정 협 의 회

제 16조  -  제 n 조  (현 행 과  같 음 )



행 개 정 안

칙

:략 ) 제 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

행한다.

저U 조(지방공무원  임용령 개정등에 따라 영칭 

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》 ①충청 

북 도 학생 회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한조 례 중 다음 
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B지방행정사무곤” 을 •지방교육행정

사무관'으로  한다.

②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길

이 개정한다.

제6조저|2항중 1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

정주사’ 를 '지방교육행정사무관  또는 지방

교육행정주사V로 한다.

제 10조저16호와 제 H 조중 '자문위원회"를

'자문협의회 •로  한다.

③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

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'지방행정사무관  또는 지방행

정주사•를 •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

교육행정주사•로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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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，구조문대비표 

(부칙 제®II 의거 順하는 다른 조례)

현 행 개 정 안

제 명  : 충 청 북 도 학 생 회 관 설 치 및 사 용 에 관 한 조 례  1

제 6조 (하 부 조 직 )  회 관 에  총 무 과 , 도 서 과 1 ! 제 6조 (하 부 조 직 )  ........................ ....  • • •

두 고 ， 총 무 과 장 은  지 방 행 정 사 무 관 ， 운 영  1 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.

과 장 은  교 육 연 구 관 , 도 서 과 장 은  지 방 행 정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지 방 교 육

사 우 관  또 는  지 방 사 서 사 무 관 으 로  보 한 다 . 1 행 정 사 무 관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제 명  : 충 청 복  도 과 학 교 육 원 설 치 조 례  1

제 6조 (하 부 조 직 ) ①  (생 략 ) | 제 6조 (하 부 조 직 )  ① (현 행 과  같 음 )

© 각  부 장 은  교 육 연 구 관  또 는  교 육 연 구 사  ; ©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： .......................

로 보 하 고 ， 서 무 과 장 은  지 방 행 정 사 무 관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

또 는  지 방 행 정 주 사 로  보 한 다 .. 또 는 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...................

제 10조 (서 무 과 )  1 -  5호 《생 략 ) 제 10조 (서 무 과 》 1 -  5호 (현 행 과  같 음 )

6. 자 문 위 원 회  운 영 에  관 한  사 항 6. 자 문 협 의 회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7 -  11호 (생 략 〉 7 -  1 ]호 (현 행 과  같 음 )

제 11조 {자 문 위 원 히 )  과 학 교 육 원 의  원 활 한 제 11조 (자 문 협 의 회 )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운 영 을  도 모 하 기  위 하 여  과 학 교 육 원 에  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학 교 육 원  자 문 위 원 회 를  둘 수  있 다 . . . . .  자 문 협 의 회  ........................

제 명  : 충 청 북 도 교 육 연 구 원 설 치 조 례

저i3조 (하 부 조 직 )  ① (생 략 ) 제 3조 (하 부 조 직 )  ①  {현 행 과  같 움 )

© 각  부 장 은  교 육 연 구 관  또 는  교 육 연 구 사 ©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로 보 하 고 ， 서 무 과 장 은  지 방 행 정 사 무 관 .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

또 는  지 방 행 정 주 사 로  보 한 다 . 또 는 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........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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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서

□  지 방 공 무 원 임 용 광 중  개 정 령 (대 통 령 령  제 UM2호, ’ 93 .12 /31)

[별표 U 1급 내지 9급공무원 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직 군 직 렬 i 직 류
계

급

1. 행정 I 교 육 I 교 육 I 지 방

행 정 행 정 | 교 육 행 정I
I 사 무 관

급 7 급 |

그

8 급

지 방 지 방 
교육행정| 교육행정

지 방 | 지 방 

교 육 행 정 i 교육행정

주 사 주 사 보  서 기 서 기  보

4 —

□  각 종  위 원 회  관 라 의  자 율 성 을  강 화 하 고  위 원 회  운영 의  실 효 성 을  확 보 하 기  위 한  

위 원 회 외  관라  • 운 영 지 침  (국 무 총 라 지 시  제 3호, 총무처  ’ M. U 3)

0 위 원 회 를  체 계 적 으 로  관 리 하 기  위 하 여  법 를  또 는  대 통 령 령 으 로  설 치 할  경 우  

에 만  •위 원 회  (또 는  심 의 회 r  명 칭 을  사 용 한 다 .

〇 기 관 내 부 의  행 정 목 적 을  달 성 하 기  위 하 여  부 령  • 조 례  • 규 칙  또 는  뿐 령 으 로  

자 문 기 관 을  설 치  운 영 할  경 우 에 는  '협 의 회 ' 명 칭 을  사 용 한 다 .

략생■
피5"

—

— 하9 ，-





의 안 번 호 저1 국나‘ --多 호

으1 결

년 월 일

1994. >  . 7 .

( 제  짜  회 )

제  출 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

제 출 년  월 일 1994. 1. .

「 균 ? i ?규 方 i 규 i ᄀ



충 청 북 도 학 생 야 영  장 ■ 및  사 용 에 관 한 조 례  중개정  조 례 안

제출년월일 : 1994. 1. >t .

제 출 자 ： 충청북도교육감

〇 청 소 년 들 의  정 서 를  순 화 시 키 고  진 취 적  기 상 과  의 욕 을  신 장 시 키 기  위 하 여  청 원 학 생  

야 영 장 을  설 치 하 고 자  함 .

〇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중 개 정 령  (대 통 령  제 U 042호 , ’ 93. 12.3U  에  의 거  기1 육 행 정 • 직 

렬이  신 설 된 에  따 라  기 존 의  직 급 명 칭 을  개 정 하 고 자  함 .

D주 요 골 자  ᅳ
〇 '91. 3. 1. 자 로  폐 교 된  청 원 군  미 원 면  운 암 리  593번 지 에  위 치 한  미 원 국 민 학 교  운 암  

분 교 장 을  학 생 야 영 장 으 로  전 용 코 자  청 원 학 생 야 영 장 을  설 치 함  (안  별 표  1).

〇 교 육 행 정 직 렬 의  신 설 에  따 라  '지 방 행 정 사 우 관 •을  '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“ 으 로  함 

(안  제 5조 ),

□  개 정 려
〇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 제 4 ]  조 제 1항 (교 육 기 관 의  설 치 )

〇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 제 41조저U 항 (설 치  승 인 )

〇 청 소 년 기 본 법  제 12조 (청 소 년 시 설 의  설 치  • 운 영 )

〇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중 개 정 1  (대 통 령 령  제 U 042호 , ’ 9 3 .1 2 .3 1 .)

0  조 례 안  : 덧붙임



□  기 타  참 고 사 항

0 신 • 구 조 문 대 비 표  

0 청 원 학 생 야 영 장  설 립 계 획 안  

0 청 원 학 생 야 영 장  설 치 승 인  공 문 서  사 본  

0 관 계 법 령  발 췌 서

0 예 산  조 치 사 항  : 청 원 학 생 야 영 장  설 립 계 획 안  참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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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 청 북 도 학 생 아 영 장 ■  및 사 용 에 관 한 조 ■ 개 정 조 례 안

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 용 에  관 한 조 례  중 다 음 과  같이  개 정 한 다 .

제 5조 저U 항 중 ‘ 지방행정사 무 관 '을 •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‘ 으 로  한다. 

{별표 "을  별지외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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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별 표  1 ]

명 칭  및  우 I : 치

명 칭 위  차

충 청 북 도 학 생 종 합 야 영 장 충 청 북 도  진 천 군  문 백 면  은 탄 리  산  4번지

중 원 학 생 야 영 장 충 청 북 도  중 원 군  가 금 면  가 홍 리  172번 지

제 천 학 생 야 영 장 충 청 북 도  제 천 군  청 풍 면  학 현 리  산  18 -3 6 번지

옥 천 학 생 야 영 장 충 청 북 도  훅 천 군  이 원 면  용 방 리  1016번 지

영 동 학 생 야 영 장 충 정 북 도  영 동 군  상 촌 면  물 한 리  643번지

청 천 학 생 야 영 장 충 청 북 도  괴 산 군  청 천 면  후 평 리  201 -1  번지

괴 산 학 생 야 영 장 충 청 북 도  괴 산 군  칠 성 면  사 은 리  102번지

음 성 학 생 야 영 장 충 청 북 도  음 성 군  맹 동 면  통 동 리  335번 지

음 성 학 생 야 영 장  조 촌 분 원 충 청 북 도  음 성 군  원 남 면  조 촌 리  549번지

청 원 학 생 야 영 장 충 청 북 도  청 원 눈  미 원 면  운 암 리  593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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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1 : : ! 「 方 I —

〇  신 • 구 조 문 대 비 표

o ■ 해 야 영 장 설 립 계 획 안

〇  청 원 학 생 야 영 장  설 지 승 인  공 문 서  사 본

〇  例 1 법 령  발췌 서

• 지 방 교 육 자 치 〇 ||관 한 법 률  제 « 조 

、칭 소 년 기 본 법  ■ 조  

- 자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중 개 정 령  1별 표 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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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

4 1 조 (목 적 )  (생 략 )

제 2조 (명 칭  및 위 치 ) 야 영 장 의  명 칭  및 위 

치 는  [별 표  1] 과  같 다 .

제 3조 - 제 4조  (생 략 )

제 5조 (하 부 조 직 )  생 략 )

②  연수 부 장 은  교 육 연 구 관 으 로 , 서 무 과 장 은  

지 방 행  정 사 무 관 으 로  보 한 다 .

③  -  ④ (생 략 )

제 6조  - 제 】5조  (생 략 ) 

[별 표  1 ]

명 칭 위  치 1

충 청 북 도 학 생 종 합 야 영 장 (생  략 ) i

중 원 학 생 야 영 장

제 천 학 생 야 영 장

옥 천 학 생 야 영 장

영 동 학 생 야 영 장

청 천 학 생 야 영 장

괴 산 학 생 야 영 장

음 성 학 생 야 영 장

음 성 학 생 야 영 장 조 촌 분 원
«

( 신  설 ) { 신 설 )

개  정 안

제 i 조 (목 적 )  (현 행 과  같 음 )

제 2조 (명 칭  및 위 치 ) ...................

제 3조  - 제 4조  (현 행 과  같 음 )

저15조 (하 부 조 직 )  ① (현 행 과  같 음 )

©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지 방 교 육 행 정 사 무 관  ...................

■ ©  -  ④ (현 행 과  같 음 )

제 6조  -  제 15조  (현 행 과  같 음 )

[ 별 표  1 ]

명 칭 위  치  I

청 원 학 생 야 영 장

1

i

■.

* .’人

충 북  청 원 군

미 원 면  운 암

리 593번 지  | '

부  칙

이 조 례 는  공 포 한  날 부 터  시 행 한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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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학생야영장설립계획안

1991. 3. 1자로 폐교된 미원국민학교  운암분교장을 청소년 야영 •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

위하여 설립 .

L 목 적 .  : ,

청 소 년 i 로 하 여 금  야 영  • 수 련 활 동 을  통 하 여  심 신 을  수 련 하 고 ， 회 서 를  순 화 하 고 . 강인  

한  .심 성 과  호 연 지 기 를  함 양 하 며 ， 협 동  • 봉 사  • 질 서  등  공 동 체 의 식 을  고 취 힘 으 로 써  국기  

와  사 회 발 전 에  기 여 할  수 있 는  건 전 한  민 주 시 인 을  육 성

i 명 청 : 청원학생야영장 

i 설 립 자 : 충청북도교육감 

1 위 치 : 충북 청원군 이원면 운암과 5«번지 

i 수용인원 : 1화 연 M■평

1 개장년월1(예정) ： 1«1  I 1.

8. 입 지 조 건
청주 - 보은간 국도변으토 청주에서  20KM 미원런 소재지에서 보은방면으토  5KM 떨어져 

있으며, 학교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 있고 1KM 떨어진 곳에 박대천이 흐르고， 3KM 지 

점에 옥화대，2KM 지점에 청석굴 등의 명소가 있어 야영 • 수련장으로 적합함.

5. 정 원 확 보 계 획
구  분  1 야 영 장 장 파 견 교 사 별 정 직 기 능 직 . 합  계 비 고

인 원 i 1 (학 무 과 장
1 겸 직 )

1 1 2 5



1M  실 현 황
가 .  부  지  : 8, sr?nf 

‘ 나. 주요시설계획

구
b=t
in . 단  위 . 수 량 ,V 1- . !' 면 적  ( 비 비 고

-  사 무 실 . 실 1 5,7 .
-  강 의 실 人 1 '  3 … ᅳ Z2 1 2 0 현 관 포 함
-  강 당 실 1 223 .  86
-  샤 워 장 1 . 45.  45
- 화  장  실 . 1 3 3 . 8 4
-  창 고 동 1 26
-  숙 직 실 동 1 20
-  급 수 대 개 소 1 수 도 꼭 지  3 2 개

1L 소요재원 •
( 단 위  : 천 원 )

—1 fc*~r xn 국  고
( 문 화 체 육 부 )

자 '  체 계 비  고

금  액 1 0 0 , 0 0 0 ■ 100,  000 2(30, 0 0 0

12, 배 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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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서

Q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(법률 제 이 7호，’ 91. 1 8 J

제41조 (교육기관의 설치)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

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 ■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

수 있다.

②교육감이 제 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 • 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

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0  청소년기본법 (법률 제 ■ 호 ，’ 91. 12. 31.)

제 12조 (수련시설의 설치 • 운영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이 

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 시설을 설치 • 운영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랑 (대통령령 제UM2호, '53. 12. 31.]

[ 별표 1 ] 1급 내지 9급공무원 직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

직군 직렬 직류
계 n |

5 급 6 급 1 급 8 급 9 ᄅ |

1. 교육 교육 지 방 n 방 지 방 지 방 지 방

행정 행정 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

사 무 관 주 사 주 사 보 서 기 서 기 보





( 별 험 5 )

의 안 번 호 太, 졔 사  사’’ 호

의결 y  월일
1994. 丄  . 多 ,

( Xi 각  퇴 )

중청북도고 I• 학 고 육 S  이 전 계 획 안

저! 출 자 충청북도그육감

제空 년월일 1994. 1. ) 今 .



숭 청  북 도  과 학 교 육 권  이  전 계 획  안
=  ==.= =  =：=£ =  =  SS =  =  £= SS =: ss=  s s s s  as a: be ssasttsss 33 BSSSSSSS SB s s s t s  as sssssssscs isss ise：

?i  1

제출 년 월 일 : 1994. 1. .

돼 술 자 : 중청북도교육감

□  이전의 목적3  사유

〇 과학교육권의  운영목표는 •:과학교육의 내실회콜 위 &  학생의 팁구학습 및 교권의 

연구 . 언수  월동을 조장 지전하여 정단과학시대콜  주도합 능력있는  사람을 육성 

하 고 그육 연 S  뭄 선 도하 여 , 국 민 생 왕 과 학 화 g  농 의 중 심 적 역 랄을 한 다-  로 명 시 

된 바 ,

〇 연 위치는 도심지 ( 청주) 에서  15km 떨 어 2  청권군 가덕면 상야리 산 4-23 예 위치 

하고 있어 그통이 불편하여 상설 전시물 관람 등 활용도가  꼭히 저 조 5!•여 과학 

교육원 본래의 기능 발위1  못하고 있음.  (별첨 i  참조)

〇 학생 및 그전,  일반.인의 내방의 편의콜 도모하고 청 & 과 학 기 술  정보의 제공을 

위하여 청주시 중심지역으로  이전함으로서  •과학13육 S  꼰래의 역할과 학생들예게  

과학의 공을 갖게 함으로서 과학기술교육  2 5 0 1  이바지 하고자 함.

0  이전시기 ： 15.  3, 1

13 이전위치 : 청주시 수동 180번1| (?  교동국S 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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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 기존 § 북과학교육론 활용겨！획
公 과학고등학교  학급수뿔 증설 모 S  하여 왕뭄할 겨！픽임.  

(견물  활용계획서 벌점 2)

□  이전지 시설활용 획
〇 추후 작성

□  I 북과학교육현의 조직 및 주요사업

1 ， 조 직

권 정

1 I
1 f

지 도 부 전 시 부 자 료 부
丄 ! I

.교원 일반연수 . 전시 실 꾼 영 . 과학의딜 행사

.학생 과학그실 . 전람회  추진 . 교육자료제작
e  영 보급

. 발 명품 경2
. 전 산실 꾼영 대호1 . 시청긱실  꾼영

. 학 생 고} 학 S 2 . 수 학/과 학 S 시 . 시범학교  지도
대회 개최 대회 、 、

.공동연구  추 a
. 기타과  학 행 k\ . 관찰  탐구대회

2  .  추 요  사 업  

〇 별청 3 참조

서 무 과 
—1

. 서 무

.졍 리

.청사  및 시설 
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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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면 적 E! 위 :

명 a -시 c l tnr 〇 면 적 비 □ 명 〇 수 량 면 적 H | 고

관 리 실 4 IS O 실 당
4 5  m*

기 재 실 1 45

공 작 실 1 90
숙 직 A 1 4 5

시
e s a M 4 6 0 0 AJ t Z i-s  o

1 5 0 mz연 구 실
1 6 6

방 속 칡 1 6 8 주 B ! 실 4 3 0  ᄋ 실 당
7 b rrf

전 S 실 1 9 0
空， § 4 1 fan 실 당

4 5  m，상 설 전 A 1 § 3 6 0 7 . 5 실 당
2  公 2 . 5

도 서 2 9 2 , 5
A 1 실 1 2 0 2 . 5

" s » 〇 &
1

현 관  • 계 담 4 5 0
감 의 신 9 315fr»

기 ^ 6 7 , 5 복  노 및 
휴  n  i 4과 헉 공 작 人 i 1 90

p - i I X  C.-J 시 C3 TT L-t e* 2  _ 225

A | S  각  실 1 3 0 0 풍 n 4 , 8 1 6

務 기타 옥외시설 : 꼰실,  기 상 대 ,  해 시 져 ,  •실?n a 수지리향

0  0 1 3 $  M V 4

〇 학생 및 교현에 대 £! 과 학기 술 교육 의 활성화 

〇 청3 과 학기 술 정 보제 공의 극 대空}

〇 학생과학교실,  주부과학교실 군 영으로  과학의 생답화예 기여

d  8 후 추 s  하여» §  m
〇 교육부 이전계획 승인 

〇 도 시 계 획 시 설 ( 학 교》S 정해저 i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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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과 학 I I  육원 장 의 견 서 1부 

〇 4 학 ：2 육권 팁 용 실 적 ( 별 점  1) 1부 

〇 d l 학교육원 찰 용 判 획 서 ( 별 청  2)  i 부 

〇 과 학 그육원 주요사 업( 별 정 3)  1부 .  급 .



의  견  서

0 청천근 가덕™ 상아리 삳 4-23  언지에 위치한  충청북도과학그육연은  과학기술  

그 육 진 s 에 않 e  발전과 3 헌'著 하고• 있 으 나 ，

〇 연재의 91치는 도심지 ( 청 주 抑 I 시 I 5ka . 抄또 떨어진 5 에 위지하여  그 § 이  S S  

하고,  시설과 기자재가  영세성 을 연지 못하여 ■ 용 도 가  국하 민약한 실청임 .

〇 현 그 § 국 민 익 : !  부지에 현대.적인 중 청 북 도 과 학 3 육원을 신설하면 새로운 자 S 

의 과악기술시대에  스스로 탐 구하고  답사하는  3 육기회틀  마연하고  고|익그육94 

새 로s  모습s  갖추어 21세기 과학입괵율  위안 초 . 중등  과학교육을  른 &m  하는 

대 기여알 것으로 생각되며 ‘ 95 . 3 . 1 .  그 § 국 민 학 교 가  이전한  후에 g  성북도과학  

n 육연 을 이업하는  것이 타 당 하다고  아료되어  는  'STOPS에 2?한 의견서를  제 S 

‘ 합니다 .

1994. 1.

5 청북도교육감 rl〇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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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별S 1

과 학 교 육 권  활 용 실 적
=S=«SS=S=SSS»S3SE：---~s—— — —a-—J35-3 a a - sesb-j.-J----.j-.— —.-.,— ---

□  2 시물 ^  학생수
( e 위 : 1g )

구 본 ，9  1 " 9  2 ，9 3 평 균
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f------

타도 관람 인권

관 람

인 원 수
1,633 2,007 1,9公4 1,875

대전 : 85,000명 
대구 ： 25 ,000명 
경기 : 35,00◊업

□  교권연수인권수
( e 우卜 3 )

구 본 기 간 ' 9  1 " 9 2  ̂ 9 3 년 평균 비 고

연

수

과학실험 
연 수

1G 일 80 120 80 83.4

컴 퓨 터  
연 수

28 일 44 100 146 96.6

며〇 공통과학  
연 수

10 일 4G 40

78 124 220 266 230

a 과 학 ]사  세미나 꽃 감2

구 준 " 9  1 r 9  2 ，9 3 닌평균 비 고

희 ，、 4퇴* 5 空| 5 푀 5 화

인 S 803 명 469 S 988 명 754S

□  a 퓨터교육

구 문 '  9  1 " 9  2 < 9  3 년평균 H\ 고

2| 수 19 화 8 호! 11 空I 13 호!

인 S 796 명 440 명 515영 5公4 명 1미■ . 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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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 학성3 학교실 ? g
< 己 위 :  명 )

—1 버
T  HT ，9  I / 9  2 ，9  3 년 S 균 비 그]

과 학 : a 실 3개 교
161 명

34개교 
1,274 명

19개교 
717 명

과학관 수업

이동과 학 
그 실

17개 ：3
1 ,482 영

33개교  
U 107 명

48개 교 
1 ,577명

33개 ：3
I ,383 영

당 겼i 학 13. 수 업

n 17개 교
1 나82 명

36개 1균 - 
1 ,268*3

82개교
2 ,849 명

. 457HH
1 , 867명

0  과학 1 A1

행 사 명 행사기간 '  9  1 " 9  2 " 9  3 년 평 균

과핵 S 람퇴 7일간 80 점 102 점 107 정 97 심
148 명 H 7 영 173 영 16G 병

학생과학발명품  경2 S일간 112점 ■ m  점 120§ H 6 정
01 si H 2 명 115 명 1와3 명 n e g

청소년 과 학 경a 대회 2일간 341 영 284 명 240 평 292 |

수 학' 과  학 경2 대퇴 2일간 491 S 534 명 513 g

탐구 관잘 발표대회 1 일 51 g M  병

4 학생 촬 모 범 사到 
발표대 호1

1 일 30 명 23 명 28 명 2Sg

과학독후감 발표대회 1 일 107 명 110 명 110 영 109 명

n 739 g 1,216 명 1,263 명 1 .279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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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점 2 ]

S J l l l i M M i M

f 북과학고능학고

과학고등학교  학급을 증설하고 시설을 개조하여 왕용할 예정임

I 하그즈서 i , 1  H O S

구 C 1 학년 2 학년 3 학년 n

연인가락급수 2 2 1 5

증설후학급수 3 3 3 9

가.  식당 신설

전교 학생 270명이 단재그육현이 묻영하고  있는 식당을 이용함으로서  B 재교육원  

의 연수 계획에 따라 현 식당으로는 수용 능 력 01 부족될 것으로 사료되어 1증 

275r f 의 식당 신설

나.  그실 개조

보통교실이 부족하여 3개 교실 개조 

0 ,  기숙사 개조

기숙사는 별동의 42실에 179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총 학생 270명으로 일부 2 학년 

의 대학 진학하는 수료자를  감안하여 4층어! 76영(여학생  수 용 》의 학생을 수용할 

기숙사로  개조

라.  세면장 증설

4증을 기숙사로 개조하면  45남의 세면장은 부족하여 67.5 r f 의 화장실 및 서i 면 S 

증설

- 71



I 1 $  J ( S 위 ： m )

2 3«C 〇 ( & 위  : r f )

독 서 실 독 서 실 pi XV Af자 〇 표 져 B

2公 112,5 45

연구실 ~1 CJ 시
丄프 ᄀ一 E2

9 0 1 1 2 . 5
L -

독 서 실

90

!  3 총 】 위 : m )

교 실 3  실 . H  ' 실 . 컴 퓨 터
,

시
es 화장실 계 &

a ~ 1 3 - 2 B ~ 3 —
67.5 67 .5 67 .5 112,5 45

교 실 AI-U SJ 교 실 어 학 실 교 실 교 . A! n 시

! -  1 1 -  2 1 -  3 2 -  1 2  - 2 2 -  3
87.5 67,5 67.5 eo 67, f) S 7 u 5 87 . 5

l 4 충 】 ( &  위 : 남)

세면 향 AI 면 장 화장실 계 S

기 .숙 사
87,5 45 45

4S6
휴 게 실

1
1 기 숙 사

80
1
1 . 202. S

按 실 험 실 습 동 은  구조변경 없이 활용



과학교육원  주요사업

사 업 명 대 상 추 2  기간 사 업  량 비 고

학 생 과 학 교 실  둔영 국 .  중 .  고학생 4 - 1 1 337H12 
19개 13

이 동 과 학  
교실

과 학 교 사  일 반 y 수 중 . 고 교 사 7 - 8 중 교 사  4 0g 
고교사 4 0 명

i 2 일간

S  퓨터 당 당 13사 일반 
연수

국 ，중.  고교 사 7 - 8
12 ~ 1

75명 n  n  150명 
75영 」

24 일 간

과학의 g  행사 ‘ 학 생 ， 그 S ，
일 반 인

4 -  5 표개 행사: .94£>명

과 학 기 술 교 육  시범학교  
S  영지도

국 .  중 .  그] 교 1 -  12 m u
( 국 1,  중 i , 고 3)

검 퓨 터 교 육 선 터  꾼영 학 생 ,  교 Ah 
일반인

I -  12 교육인 g : 500명
S/W 보 급 : 42000명

과학실험.실 운영 . 학생. ,  H A r 3 ™ 12 연중 촬용

시 청 각 자 료 실  윤영 지 역 교 육 청  
및 학교

1 -  12 자 료 복 사 보 급 :
4 , 2 0 0 ^

목톡•발간:  650부

상 설 전 시 장  管영 학 생 ,  교 S , 
일만인

1 -  12 전 A I#  관람인 S  
2,000 명

과 학 a 람空} 학 생,  I 2 S 6 - 7 도대회 n o 점 
전국대회 20g

학 생 과 학 발 명 품  3 2  
대회

국 .  중 .  고학생 5 - 8 도대회 120 s  
전국대회 2 0 정

수 학 / 과 학  경시대회 중 .  고학생 5 - 7 도대쬐 500명 
전국대회 13g -

수 학 ,  S  리 
화 학

청소닌 과 학 경 2 대회 국.，중 〇j  AN 5 - 1 1 도대회 240명 
S 국대퇴 4 0 명

5개 종 목

학 생관찰 탐 구 발 표 대 회 국 . 중 학 생 9 ~ 10 3개 분 야 :  33명 시 군 대 회 
실시

중 북 과 학  지 발간 보 급 학교 및 유관 
기 관

1 -  12 700 부

생 물 사 육 재 배  및 채 3  
안 o u f

국 .  중 » 고 교 5 - 1 2 700 부 3  국 과 학 그 1 
육 ®  공동 
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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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기5 2 I M
가. 본3 U 충 견 ■ 요 ■ . 8 nH巧 은  1， 애 |  간축한 절 근 곧 刊 트 2 물로 비교적

아수히
O 丄 Q «

q , 〇 m%  년물은  1， 병  2 태  절근'B a 트2 물로 기초〇121일
* 태 을 _ 증 ■  가능， 1 2 ■ 상 E1U 백 .

2. 기존2 물 월S S 안

가. 론관은 1층« 3 리동3  im 강의실동，3충에 문임I 의실을 두어 실규모0S 
태 ■ 용 코 대 0!,

L | .  약 은  1층01 목공실과 공작실을, 2 |은  칸°1이|  I 7， l  S 퓨터실로 개조

m  kmw g.

3. 부족시설획g ( S I ? j  참조)

기. '9반 도 01 〇관 3층과 동관0| 실험실■을 2 축61고,

山  wm  후！!〇1 7J g , a 임 1구 실 ，때 각 실 ,  등을 간 ■ 此

기존2 물( ? 관) 내 .§1부 수선을 61고,

Q . 목외〇1 은실과 수목권을 산 내 고  문동S 바닥 일부를 i S M .


